


개회사 an opening address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로 채택 25주년을 맞이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익의 최우선 고려의 원칙(협약 제3조 제1항), 

가능한 최대한의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장(협약 제6조 제2항), 이를 위해 모든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협약 제4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100점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 

기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삶의 질은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이 아이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 특히 



무국적･신분증명 없는 이주아동,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아동 및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92년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마음으로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도와 규정이라는 형식적인 

논점에서 벗어나 어린이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꾸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며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저는 방정환 선생님의 선구자적 말씀처럼 어린이의 시각에서 

어린이의 마음으로 세상이 바꾸어 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금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욱 새롭게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열정으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5년 전 유엔이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날이기에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

센터, 그리고 사단법인 휴먼아시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양희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인종차별철폐 

협약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펴낸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전국적으로 1만 7000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교육을 

받고, 치료 받고, 보호를 받으며 꿈을 키워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국격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은 2010년 한나라당 김동성의원님을 비롯한 4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법안을 

20여개의 시민 단체분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한 정책에 주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아동들이 우리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한국의 미래 자산이 될 소중한 존재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4개 

섹션의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꼭 챙겨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오정훈입니다. 오늘 이주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본 회의를 공동주최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인권센터, 

뛰어난 학계 인사분들, 활동가 여러 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사회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1년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미등록 

또는 비합법적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아동이 출생과 더불어 건강권, 

학습권 등 각종 기본권 영역에서의 소외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통계로 6000명 이상,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약 1만 여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이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현실은 인권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모습이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13년에 들어서야 서울 YMCA, 세이브더칠드런, 지구촌 사랑나눔, 공익인권재단 공감 

등 16개 아동, 이주민단체가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관련법 

제정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법안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국내 체류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정책권고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제도 등의 조속한 국내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정책토론회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주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관련 아동의 인권사항에 대한 

실태를 확인 및 제도적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아동인권 전문가들의 토론 참여를 통해 

미래지향적 이주아동인권정책 청사진을 도출하여 정책마련을 위한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의 준비를 위해 노력해준 휴먼아시아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인권센터 스탭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오 정 훈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변주선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모든 아동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유엔아동

권리협약을 채택한 지 25주년 되는 날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동 협약은 다른 국제법들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들의 권리뿐 

아니라, 아동의 특수성과 필요에 맞춘 기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약 채택 25주년 되는 의미 있는 오늘, 국내 체류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이주아동 정책토론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행사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님과 축사를 

해주신 고려대학교 김병철 총장님, 국제적으로 바쁜 일정중에도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해 

기조강연으로 함께해 주시는 이양희 유엔미얀마인권특별보조관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 높여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권은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즉,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인 권리인 것 입니다. 하지만 이주아동이 처한 현실은 모든 아동들이 누리는 권리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몽골 출신의 미등록 아동의 사연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돕던 중 미등록 이주아동

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단 5일 만에 보호자도 없이 강제퇴거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주아동들은 신분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생활에서 하루 수십 번씩 

장벽에 부딪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아동은 아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권리를 지닌 

주체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아동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도 가집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비준한 당사국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 ‘부모의 출신 및 신분에 관계없이, 출생신고, 보육시설 및 의료시설 

이용, 사회보장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가 뜻 깊습니다. 많은 아동인권 전문가들과 사회 곳곳에서 우리 

아동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이주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 청사진을 도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중요한 자리에서 함께 노력하시고 모든 아동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저 또한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변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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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 11. 20.(목) 09:30~16:30

∙ 장소 : 고려대학교 국제관 국제회의실 214호

시 간 일 정 프로그램

09:30~09:55 등록 및 접수

09:55~10:00 행사안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장)

10:00~10:05 개회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0:05~10:20 축  사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오정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변주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10:20~10:35 기조연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 아동의 권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장되었는가?

이양희  (前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UN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10:35~10:45 기념촬영 참석자 기념촬영

10:45~12:00 세션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사회: 박경서  (前 대한민국 인권대사)

발표: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토론: 이호균  (아동행복포럼 고문)

김경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2:00~13:25 휴식 및 오찬

13:25~13:30 동영상 국내 체류 이주아동의 인권

프로그램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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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일 정 프로그램

13:30~14:20 세션 2

무국적 아동의 신분증명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사회: 안성율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장)

발표: 채현영  (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토론: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14:20~15:10 세션 3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회: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발표: 성상환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강은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소장)

이혜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15:10~15:20 휴 식

15:20~16:10 세션 4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

(Alternative to detention)의 모색과 적용

사회: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토론: 이하룡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장)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16:10~16:30 종합토론 및 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전략을 

위한 종합 토론 (참석자 질의 및 의견개진)

사회: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

패널: 이발래  이주인권팀장 (국가인권위원회) 

김민경  사무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및 발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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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 아동의 권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장되었는가?

이양희

(前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UN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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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 아동의 권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장되었는가?

❙이양희 (前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UN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최근 우리사회를 매우 슬프게 한 지표가 하나 발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3년 한국 아동종합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국가 중 꼴찌를 했다는 발표를 보고 가슴이 싸늘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 또한 대한민국보다 한 단계 윗 순위인 루마니아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놀라

운 결과였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100점 만점 기준에서 60.3점을 기록하였고, 루마니아는 

76.6점을 기록하였다. OECD국가 가운데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우리나라 경제력과 비교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컸다. 여기서 삶의 만족도는 아동이 자신의 삶을 

어떤 수준으로 인지하는지에 대해 국제지표를 사용해 측정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그리고 인터넷 중독 등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번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처음 도입된 아동결핍지수도 우리나라 아동들이 OECD국가 

평균을 훨씬 웃도는 비율인 54.8%로 나타났다. ‘아동결핍’1)이라는 것은 물질적/금전적 

결핍 이외에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나라가 아동결핍지수가 20%대였고, 아이슬랜드의 경우 1%인데 비하면, 우리나

라가 기록한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번 보고서 내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로 우리나라 아동의 8%가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돈이 없는 상태인 식품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빈곤아동의 경우 식품빈곤의 비율은 42.2%로 나타났다. 

사실 오늘은 참으로 뜻 깊은 날이다. 발표의 시작을 이렇게 어둡게 시작할 수 밖에 없

1) 아동빈곤은 물질적 빈곤과 금전적 빈곤의 개념을 넘어서 아동의 원만한 성장과 안녕 (well-being)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적, 사회적 요건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Unice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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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오늘은 세계 아동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었고, 그 이듬해 국제인권법으로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로서 아동을 복지의 대상이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소유물이 아닌 

권리를 지닌 자, 즉 권리의 주체자로서 자리매김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동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그리고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권리를 아우르고 있으며 학대, 착취,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보호하는 특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 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이 아동에게 보호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오늘 세미나와 관련하여 아동권

리협약 제 2조에서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비차별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

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

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

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 조

제1항 협약의 당사국(이후‘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

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

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2항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다른 인권규범과 구분되는 특징은 다음의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

이다. 첫째, 아동은 능력이 계속 변화한다는 점 (Evolving capacity: Article 5)이다. 둘째, 

아동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과 권리이다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ticle 3). 셋째는 아동이 의견을 표명할 권리 이다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Article12). 단순히 의견을 표명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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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

다음은 아동권리 협약 채택 이후 25년동안의 국제적인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

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5주년이 갖는 의미

아동권리 협약은 아동권리의 주요한 규범이자 규준이다. 또한 동 협약은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역량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Lee, 2009). 

지난 25년동안의 성과를 보면, 2014년 11월 기준 아동권리협약이 비준국이 194개국이 

되었고, 두 개의 선택의정서 비준국도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AC)

가 158개국,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가 169개국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로는 제 3선택의정서, 즉 개인통

보제도의 탄생과 채택을 들 수 있으며, 현재 14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이다.2)

1993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첫 국가 보고서 심의를 시작한 이래로 당사국들의 아동권리 

상황을 감독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위원회는 비준국이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항의 해석인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채택하는데, 현재 18개의 일반논

평이 나왔다. 최근 유엔 조약기구 역사상 처음으로 CEDAW와 아동권리위원회가 유해한 

관행(Harmful Practices)에 대해 공동일반논평을 낸 것도 의미 있는 변화이다. 약 4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동 일반논평이 채택이 되었는데, 국제사회에서 관심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넓은 범주에서 성과를 살펴보면,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국제사회에서 많은 당사국들

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였고, 법률개정 또는 입법을 통해 당사국들

의 법이 아동권리협약과 조화를 이루었다. 아동권리협약 이후 첫 20년 가까이는 많은 변

화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4-5년 간에는 약간의 퇴보와 오히려 아동들을 혹독한 처우에 

대상으로 변화하는 현상들도 볼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아동들이 폭력으로 고통스러워 

2) 개인통보제도는 협약이 채택되는 과정에서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그 당시 사회적 합의뿐 아니라 위원회 내에서

도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필자가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중에 국제사회에 논의

를 이끌어내고 마침내 위원회의 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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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아동 성착취와 노동착취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은 무력 분쟁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표적이 되면서 희생되거나 또는 징병되어 분쟁에 투입되기도 한

다. 그리고 많은 범죄사건 경우에 아동들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다(Lee, 2014). 

우리나라의 변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우리나라의 큰 변화 중 몇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로, 세 가지

의 유보조항 중 하나가 철회된 점을 들 수 있다. 2007년 민법개정으로 아동의 부모면접

교섭권에 대한 유보조항이 철회되었으며 입양 허가제 관련하여서는 헤이그 국제아동입

양협약에 서명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면서 느린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항고권 (제 40조 2-b-v)에 관한 유보조항이 남아있음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04년부터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물론 그 동안 몇 년간의 공

백은 있었지만, 부처 간 아동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다는 것은 큰 성

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 과가 신설이 되었다

는 점, 그리고 매년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변화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모니터링기구가 아직 설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모니터링 센터에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 해왔는데, 우리나라 2차 및 3.4차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동권리 위원회는 독

립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Child Commissioner 신설 또

는 아동옴브즈퍼슨 제도를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 

현 주소

국제사회의 기준과 규범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런

데 왜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계속 반

복되는 아동에게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대처하는 우리들의 방법/자세에 주목하

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권고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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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에서 나온 권고사항에 그 실마리가 있을 것이다. 황옥경 교수께서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이행사항에 대한 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

다. 그러나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의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동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유엔권리헌장,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실천한다면 아동의 삶은 당연히 나아지고 아동의 

권리 또한 더욱 더 신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의 과제: Good Governance와 Social Capital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들이 자발

적으로 상호의존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형성되었고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 바로 이것이 거버넌스 Governance이며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한다(이양희, 2012). 

그렇다면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거버넌스는 광범위하며 국가와 국민들과의 모든 상호

작용 과정을 의미한다. 공공부분을 넘어서 민간과 사회적 부분을 모두를 포괄하여 각 행

위자들이 공익과 정책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개의 원칙을 준

수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고 합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힘의 관계 (power relationship)가 변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권위가 배분되는 과정을 뜻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 자리

에서 다 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3) 이 내용은 2012년 아동권리 포럼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굿거버넌스 모색> 주제로 발표했던 내

용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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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iveness and transparency: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상황에 시의 적절한 반응

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 시각에서 국가의 모든 행동에 대한 감시와 감

독이 필요하다.

2. Responsibility: 국가는 국민들의 인권 보장, 보호, 그리고 증진의 책임과 의무가 우

선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다양한 이행자들도(duty-bearers) 포함

된다.

3. Accountability: 그 어떠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제대로 된 이행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므로 국가의 책무성에 대한 분석이 필수이다. 의무 이행자들이 제대로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힘의 분배가 어떻게 그 

사회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전시행정적 또는 포퓰리즘적인 정책과 입법에 대한 감시와 엄격한 평가는 당연하

다. 더 나아가 필요한 입법이나 제도의 지연/부재 또한 의무 이행자들의 책무성에 

포함된다.

4.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모든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때 아

동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아동권리 협약

의 4개의 일반원칙 준수가 필요하다.

5. Equity, inclusiveness, and participation: 사회의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동등하게 참

여하는 사회가 앞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아동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시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나아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지표이다. 

굿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도구 중 하나가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이다. OECD(2007)는 사회적 자본을 집단 내 또는 집단 간에 협력을 촉

진하는 유대관계networks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에서 공유된 규범(Norms), 

가치(Values), 그리고 이해(Understandings)가 수반된다고 하였다. 즉, 실제 집단 또는 

개인 간 연결고리가 된다. 규범이나 이해의 경우 예를 들어 성인이 아동을 해하는 행동

을 했을 때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규범이 위반되면서 규범이나 이해가 드러나는 것과 같

이, 유대관계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가치의 경우, 사회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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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사람의 안전과 보안에 대

해 존중하는 가치는 모든 사회적 집단에서 핵심이 되는 필수요소이다. 즉, 사회적 자본

을 통해 사람들을 신뢰로 연결시켜주며 개인적인 자신감향상과 사회와의 소속감을 느끼

게 해준다. Schaefer-McDaniel (2004)또한 바람직한 사회형성을 위해서 첫째로 사회적 

유대관계 또는 상호작용, 그리고 친목 (sociability); 둘째로 신뢰와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관계 (reciprocity); 셋째로 소속감 또는 지역 애착 (place attachment)을 강조했다. Social 

capital 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과 

유대관계강화, 사회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증대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맺는 말

인권과 거버넌스는 상호보완적으로 강화해주는 관계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취

약한 자, 소수의 의견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일련의 가치, 수행의 원칙, 그

리고 굿 거버넌스가 서로 작동해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가 있고, 여기에 입

법의 틀, 정책관련 프로그램, 예산분배, 그밖에 다른 조치들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공동의 규범, 가치, 이해를 기반으로 한 

Social Capital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사람이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하면

서 인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공동의 규범, 

가치, 이해로 기능하며 사람들을 신뢰로 연결시켜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하

는 중추(linchpin)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Eleanor Roosevelt가 세계인권선언문 채택 10주년이 되던 때 연설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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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편적인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작은 곳,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입니다. – 

아주 가깝고, 아주 작아서, 그곳은 어떤 세계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곳들은 각각의 사

람들의 세계 입니다. 그가 사는 곳의 이웃, 그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대학교, 그가 일하는 공장, 농장 또

는 사무실들. 그러한 장소에서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차별이 없는 동등한 정의, 동등한 기

회, 동등한 존엄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권리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어디에서도 거의 의미를 갖지 못 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그들을 보장하기 위한 단결된 시민운동이 없

다면, 우리는 보다 큰 세계에서의 발전이 헛되어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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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올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함)이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지 

25주년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비준한 지는 23년째로 그동안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행상황에 대하여 4차보고서까지 제출하였다. 2017년 6월 19일까지 제 5, 6차 통

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간평가를 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논의는 의미있다. 

본 발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1차부터 3･4차 통합보고서까지 

반복권고 내용이 무엇인지 등의 권고내용을 분석하고 권고의 의미와 한계를 먼저 확인하

였다. 또한 우리정부의 이행수준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차에서부터 3,4차 통합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위원회 권고의 변화 

추이를 분석･제시하였고 의미를 탐색하였다. 권고에 더 이상포함하지 않는 것과 3･4차 

권고에 새롭게 등장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과정은 아동관련한 시대별 이슈와 

과제를 확인함과 동시에 미래세대 우리사회가 아동양육에 있어서 완수해야 할 책임이 어

떠한 것인지를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이슈들은 협약

이행과 관련한 통계와 분석을 기반으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사안들에 대하여 발제자의 

인식을 대입하거나 재정리하는 다소 거친 접근을 취하여 얻어진 것이다. 본 발제는 위원

회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한 협약 이행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아동정책 현안에 대한 논

의를 모두 포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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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권고

1) 위원회의 권고

□ 위원회의 권고

○ 1996년 1차 권고 32개항

○ 2003년 2차권고 63개항

○ 2011년 3, 4차 권고 89개항 

2. 협약 이행 사항

1) 국제협약 비준과 유보조항 철회

□ 국제협약의 비준

○ 아동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 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2004년 9월 24일)

○ 장애인권리협약(2008년 12월)

○ 여성에 대한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2006년 10월)를 비준

□ 유보조항 철회

○ 1991년 11월 20일 협약비준시 9조3항(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 21조a(입양허가

제), 40조2b(v)(아동의 상소권 보장)의 3개 조항을 유보. 

○ 유보조항 철회 : 

- 민법의 개정으로 2008년 9조3항의 유보는 철회

- 21조a(입양허가제)는 헤이그협약 서명과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유보철회

2) 법과 정책의 주요 개편사항

□ 법과 정책의 주요 개편사항

○ 법개정 및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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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2011년 8월 개정), 

∙민법(2011년 9월 개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2011년 3월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2011년 제정), 

∙가사소송법(2010년 3월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년 제정), 아동복지법(2011년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2011년 개정)의 제정 

∙아동복지법(2013.)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2014.9.29시행) 등

○ 정책수립 및 실행

∙2012년 제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014년 아동기본계획 수립(예정)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재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등

3)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나타난 협약 이행 사항

□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상황 평가는 국가인권계획 수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보다 시행하고 있는 아동인권관련 정책을 평가한다. 2013년 인권기본계

획에 대한 점검에서 조석훈과 황옥경(2014)은 교육과 아동･청소년분야의 개선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국민점검단에 의해 국가인권정책 중 아동청소년, 교육보육관련 분야에 대한 인

권정책 점검 평가

○ 2013년 법무부 인권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아동권리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보완

되어야 할 사안을 정리하였다.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문적 지원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교

원간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학부모와 학습자의 신뢰를 얻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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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음.

○ 교･사대생 다문화강좌개설 및 현직 교원 대상의 다문화 교육 연수를 확대 등 

다문화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넘어

서 실질적으로 교육기회의 보장을 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 제고가 요구됨.

○ 방송 및 인터넷 무료 영어학습 환경을 위해 EBS 영어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

발･제공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의 제약을 고려할 때 수요자의 요구 분석을 면밀

히 하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함. 

○ 학생의 동아리 활동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교 내외 기관간에 유기적 연계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초등돌봄교실), 복지부(지역아동센터), 여가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지역별 실정과 요구를 고려하여 특화된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상담 치료 강화가 이루

어지고 있으나 지원 인력 부족으로 학교의 요구에 대응한 지원에 한계가 있고, 

학교 내외 집단의 광범위한 신뢰를 얻는 데는 미흡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체 법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찾아가는 비행예방교육 

확대 실시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다소 수동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호응과 공감을 크게 얻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신고 체계 정비 

및 피해 청소년 조치 강화,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접근이 어렵고 예술 경험 확대와 또래와의 언어 상

호작용 기술 습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예방차원의 정책지원이 취약함. 

○ 학교폭력 신고체계 정비,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재활 지원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피해 가족간의 갈등이 교직원에게 부당하게 전

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 등 학

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되고 있으나 

학부모나 학생의 공감대와 이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소 형식적으로 지



19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정･관리되는 경향이 있음.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내 전

문적 지원 인력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협력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 조

정 미흡으로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요구됨. 

○ 아동의 창의적 체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이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어야 하므로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의 확대 및 신고의무 불 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등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현행 아동보호제도는 여전

히 피학대 아동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피학대 아동의 발견을 위하여 제

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저하게 차

이가 있는 상황으로 아동보호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함. 아동예산 편성

을 중앙정부 업무로 환수하여 아동보호 예산의 지역간 편차로 인해 문제를 해

소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가 아동권리침해사례

에 대한 조사와 아동정책 모니터링 등을 보다 발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

력과 예산규모 등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함. 

3. 위원회 권고, 이행 그리고 한계

가. 이행사항

(1) ‘일반이행 조치’와 ‘아동의 정의’

여기서는 아동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1차 보고서부터 3,4차 통합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가 시종일관 권고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하였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개선되지 않고 오랫동안 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아동권리 사인

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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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이행조치’와 ‘아동의 정의’에 대한 권고와 이행사항

Cluster

 권 고

이행 사항
1차, 2차권고

1차~3･4차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
3, 4차 추가 권고 내용1)

일반

이행조치와 

아동의 정의

∙유보조항 철회
∙면접교섭권과 입양허가제유보

조항 철회 

∙입법조치: 협약의 전반적인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

불충분

∙낙태관련법률이 아동최상

의 원칙에 합치하도록 권고

∙협약일치로 보기 어려운 경우

도 있으나(예: 무상보육의 전

면실시 등) 국내법의 지속적인 

개정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조정기구’ 설립과 운영
∙국가행동계획 채택 시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활동 재개

∙그러나 권고에서 명시한 바의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를 수립’에는 

못미침

∙협약이행모니터링

∙독립적인 이행점검

: 센터의 법적지위 규정

∙모니터링의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

∙충분한 독립적 인적, 기술

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양

∙‘예산분배’, ‘재원할당’

∙재원할당

: OECD 국가에 맞는 예산

분배.

- 아동간 격차해소하기 위

해 지자체아동예산 평가

- 아동권리를 준거로 한 

예산분배 평가

- 영향평가 및 예산 효과 

평가

-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제도 보장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

제도 보장 미시행

∙영향평가 및 예산효과평가 미

시행

∙효과적인 통계시스템 

구축
∙아동실태조사 실시발표

∙협약홍보

∙국제원조

2015년까지 국민총생산 

대비 0.7% 목표달성

∙기업과 아동권리연계

- 아동노동권 침해 기업 등

∙부분 이행

아동의 정의
혼인가능연령

남여평등
∙민법개정을 통하여 이행

출처: 황옥경(20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점검, 유엔아동인권센터 세미나 자료집, 유엔아동인권

센터의 내용을 재구성함

1) 3,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관련 추가권고 내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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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러한 작업은 3･4차의 권고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역으로 추적함으

로써 권고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혼인가능연령의 남녀평등

(1차권고), 여아의 고등기회 확대(2차) 등과 같은 권고이다.

□ ‘일반이행조치’와 ‘아동의 정의’클러스터의 권고내용을 보면, 조정기구와 모니터링, 

재원할당, 통계수집, 협약 홍보 등에 대한 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가 있다. 그러나 

조정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13.12.재구성 및 활동이 재개되었으나 위원회

의 권고인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조정기구’라

고 보기 어렵. 모니터링기구는 민간기관 위탁 운영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그 업무

가 이관되어 향후모니터링 기구의 역할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 일반이행조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모니터링, 통계시스템구축. 협

약 홍보 등이 부분적으로는 이행되고 있으나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조정기구 등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수준의 부분이행에 그

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정부는 그동안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권리모

니터링센터를 위탁운영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의 운영은 여러 가

지 한계가 있었다. 

- 법적근거 미비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지위보장이 안되었다. 

- 이견이 있지만 조사권과 독립권 등의 모니터링기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본

래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조사권미비로 권리침해사례를 발견하여도 

개선을 건의하는 수준의 모니터링 활동에 그쳤다. 

- 민간위탁이므로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 연간 1억여원에 불과한 저예산으로 모니터링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

려웠다. 

- 예산부족과 연관된 것으로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제도 보장이나 영향평가 및 예산효과 평가 등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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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처의 일부 성과지표 등을 통해 평가되고 있으나 모든 아동관련 정책을 망라하

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수립의 투명성이나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다고 보기 어렵다. 

○ 더우기 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권고 사항에 새롭게 포함된 것이 국제원조 참

여와 아동권리와 기업활동과정 연계에 대한 권고인데 이와 관련한 가시적인 정

책적 노력이나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다.

□ 아동을 사회의 시민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성인보다 무능하지 않으며 발달이 완성

되는 그 어떤 연령에 도달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시각을 

벗어나는데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협약에 대한 우리국민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미약하고 심지어 아동관련 종사자

들조차도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협약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정책적으

로 차단되어 있다. 

○ 일부 직군은 직무연수과정에서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시기와 교육시간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반원칙’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차별금지’, ‘아동견해존중’. ‘표현과 결사의 자유’, ‘체벌금지’등의 반복권고가 있다.

□ ‘일반원칙’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의 이행사항은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진하다. 

□ 우선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

단체가 ‘학생인권조례’등을 통해 체벌금지를 제도화하였을 뿐이다. 

□ 출생등록과 관련한 지속적인 권고 역시 무색하다. 작년한해 동안 거의 200여명에 

달하는 무호적 아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혼인과 비혼인 상태의 부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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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출생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와 입양특례법 

등으로 출생등록을 기피하는 등으로 인하여 무호적 아동의 탄생을 방치하는 상황

이다. 

<표 2> ‘일반원칙’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권고와 이행사항

Cluster

 권고

이행 사항
1차, 2권고

1차~3･4차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
3, 4차 추가 권고 내용2)

일반원칙

(2,3,6,12조)

∙차별금지
∙소수자차별금지추가

- 자살위험용인에 관한 연구

∙아동연령차별 소외

∙UPR 심의 중 정부는 포괄적

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

성을 조사 및 검토하고 있음

을 언급

∙이주아동권리보장, 비혼청

소년부모 등 차별을 금지하

는 입법조치 취약

∙‘견해존중’, ‘견해존중’과 

관련한 정보제공, ‘영향평

가’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

∙아동견해존중에 대한 범위 

확대 

∙아동견해 존중을 위하여 교

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서울, 광주, 경기 등 아동청

소년의회 구성활동 등 지방

자치단체수준의 이행

시민적 

권리와 자유

(협약 7, 8, 

13-17, 19, 

37조)

무국적아동방지

(1차)

∙‘출생등록’ 등 아동탄생 기록

과 국적 소유에 대한 권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의 완전 보장

∙‘표현과사의자유’

- 학교 위원회의 운영참여

- 결사와 표현의 자유

∙모든 형태의 

체벌금지
∙모든 형태의 체벌금지 ∙모든 형태의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이행

∙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권고 

지속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 모든 상황에서의 아동폭력 

금지 법안 마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수준

의 접근

출처: 황옥경(20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점검, 유엔아동인권센터 세미나 자료집, 유엔아동인권

센터의 내용을 재구성함

2) 3,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관련 추가권고 내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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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과 ‘기초보건과 복지’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과 ‘기초보건과 복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가 보다 구체화되

고 확대되었다. 특히 건강과 보건서비스 관련내용이 상세하게 추가 권고 되었다. 

정신건강 관련하여 우울, 자살 등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

다. 위원회는 청소년보건과 관련하여서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술과 담배, 인터넷 중

독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교육 캠페인을 증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은 여전히 모호

하고 포괄적이다. 건강검진 결과의 추적 관리 체계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관련한 학교 교육제도 등과 연관된 후속 조치 등이 취약하다. 

○ 보건복지부(2014)의 아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기본조건에 대한 결

여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아동결핍지수’가 54.8%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최

하위를 기록했다.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하는 정기적 취미활동(음악･스포츠･동아리 활동 등)의 결핍률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대체로 여가활동 및 각종 여가향유를 위한 

인프라 관련한 항목의 결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2008년 조사 때 보다 증가했다. 

- 9∼17세 아동의 스트레스 수치는 2.16(4점 만점), 우울 수준은 1.25로 5년 전 

2.14, 1.21 보다 다소 상승했다. 아동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숙제, 시

험, 성적 등 학업과 관련된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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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과 ‘기초보건과 복지’에 대한 권고와 이행사항

Cluster

 권고

이행 사항
1차, 2권고

1차~3･4차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
3, 4차 추가 권고 내용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협약 5조, 

18조(paras. 1-2), 

9-11조, 19-21조, 

25조, 27조

(para. 4) 및 39조)

∙대안가정 양육의 양육안

전성에 대한 권고

∙입양절차와 입양이후 아

동권리 보장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정기검검

∙대안양육의 아동학대 보

호절차마련

∙입양특례법 개정시행

∙아동학대가족

폭력에 대한 

권고

∙시민권과 자유클러스터

로 이동하여 권고

기초보건과 복지

(협약 6조, 

18조(para. 3), 

23조, 24조, 26조, 

27조

(paras. 1-3)

∙저소득층 대상 

무료이용 공공

보건의료기관 

설립(2차)

∙장애아동지원 세부권고 

내용의 변화
∙관련입법 시행

∙건강과 보건서비스 권고 

내용 확대

(저소득층의 건강보건서

비스, 소아의료서비스 

내용추가)

∙정신건강, 정책개발

∙청소년보건 권고 추가

(대중매체를 통한 음주

흡연, 유해음식, 등 광고)

∙셧다운제 등 관련제도에 대

한 지속적인 논란

∙아동사회보장과 생활

수준

: 평등과 형평성보장

∙평등과형평성 보장 접근

출처: 황옥경(20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점검, 유엔아동인권센터 세미나 자료집, 유엔아동인권

센터의 내용을 재구성함

한편, 대안양육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양육의 질에 대한 사후점

검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4.11월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양특례법은 사전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입양가정의 양육 안전

성을 확인하고 사후서비스를 통하여 양육의 질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

한 규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3,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관련 추가권고 내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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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위탁가정 등의 아동에 대한 사후서비스 지원을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하였다. 

(4) ‘교육’과 ‘특별보호조치’

□ ‘교육’은 사교육과열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권고가 1차부터 3･4차에 대한 권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포함되었다. 

□ ‘교육’에서 눈에 띄는 권고로는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이다. 

○ 앞서 언급한 바대로 보건복지부(2014)의 아동실태조사 보고에서 우리나라 아동

은 유니세프의 14개 결핍지수 중에서 정기적 취미활동(음악･스포츠･동아리 활

동 등)의 결핍률이 52.8%로 여가활동 및 각종 여가향유를 위한 인프라 관련한 

항목의 결여수준이 높았다.

- ‘주 3일 이상 30분 이상’ 운동을 하고 있는 아동은 34%에 불과했으며 31.2%

는 하루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의 16.3%, 중고생의 9.3%가 

고위험군으로 밝혀졌으며 중고생의 경우 중독 고위험군이 2008년(1.3%)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2월 교육부와 법무부에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를 권고하였고 2012년 이주민 인권보호･증진을 위한‘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대하여 교육부와 법무부는 권고를 전부 수용

하여 부모가 단속된 경우라도 아동의 해당학기 마무리 등을 위해 보호 일시해제 

등 제도를 허용하였고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

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할 때 출입국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공무원통보의

무의 적용을 유보 또는 면제’하는 권고를 수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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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교육’과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고와 이행사항

Cluster

 권고

이행 사항
1차, 2권고

1차~3･4차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
3, 4차 추가 권고 내용4)

교육

(교육, 여가 

그리고 문화 

활동: 협약의 

28, 29, 31조)

∙과도한 교육경쟁 우려 

∙공교육 강화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 

보장

∙학교접근성 평등관련 정

보수집

∙다양한 형태의 왕따와 

괴롭힘에 대한 조치 확대

∙여가 문화 및 오락에 대한 저조

한 관심과 실행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 제도

개선 

특별

보호조치

(협약의 22, 

30, 38, 39, 

40, 37 (b)-(d), 

32-36조)

∙포괄적 개혁(1차)
∙소년사법 기준의 이행/

개혁

∙소년사법행정

- 소년전문법원설립

∙소년사법체계의 정비

∙아동친화조사실 운영 등 일부

시행

∙성착취권고 내용의 구체화

∙성적착취

- 아동대상 성폭력방지 

조치

-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시스템내에

서 재제조치보장

- 성범죄자의 형사책임 

면제 없이 재활노력 

지속

- 인신매매, 성착취 피해

자위한 다언어 서비스

와 재활서비스 제공

∙관련입법 시행

∙이주아동의 귄리 보장에 

관한 포괄적 권고

-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정책/ 전략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

한 국제협약 비준과 국

내법 개정 장려

∙비호신청과 난민아동

- 주민등록제공

- 사회적원조 및 교육기

회제공

- 담당자 난민권리 훈련

- 난민, 보호신청자 아동

구금 금지

- 송환시 아동의 권리 

보장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후 

법일부 개정 등 추진 

∙아동노동에 관한 권고 

추가

∙셧다운제 등 관련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

∙인신매매 관련 권고 추가 ∙평등과형평성 보장 접근

출처: 황옥경(20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점검, 유엔아동인권센터 세미나 자료집, 유엔아동인권

센터의 내용을 재구성함

 4) 3,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관련 추가권고 내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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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 권고의 한계와 정부 이행 특징

(1) 위원회 권고의 한계

□ 위원회는 국내 아동 삶의 실제적인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를 권고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조정기구, 모니터링기구, 예산 편성의 확대 

및 효과성 평가, 아동참여 기구 마련, 아동보건과 건강, 공교육 정상화, 이주아동, 

장애아동, 소년사법, 어떠한 형태의 폭력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체벌 금지 등

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권고를 해 왔다. 정부는 아동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에

서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였고 어떤 정책 분야에서는 유보조항을 철회하거나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이행을 완료하거나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아동실태조

사의 실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재구성, 모니터링 기구의 존속, 지방자치단체 차

원의 아동참여 기구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장애아동관련한 입법, 입양특례법의 

개정 등이 이러한 맥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권고는 국내아동정책의 변화를 촉발하는 요

인으로서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다.

□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가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왜냐하면 위원회의 권고가 국내 아동의 삶 및 아동정책 상황의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년 주기마다 보고하고 보고 심의가 2

년정도 소요되었던 전례를 본다면 현재 지금의 아동관련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권

고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의해 수립 시행

되고 있는 주요 아동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위원회의 권고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이 언제나 있다. 

○ 이의 예는 몇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무상시리즈 즉 무상보육, 무상

급식 등과 관련한 국내의 이견과 논란 심지어 관련자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권고는 없다. 조기개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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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심 아동정책과제에 포함된 드림스타트의 경우 조기개입과 관련한 권

고를 보기 어렵다. 

- 물론 저속득계층 아동의 의료서비스 등의 권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지만 국내에서는 드림스타트의 확대여부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간의 기능

과 역할의 조정문제가 중요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이슈가 되고 있다. 취약

계층 아동의 기회의 공평성과 관련하여 2000년 중반부터 정부에 의해 핵심 

아동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 취약계층아동의 조기개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아동

관련자간의 핵심쟁점이었다. 조기개입기반은 아동권리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 

등 어느 영역의 권리와도 관련되는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핵심주제가 된다.

○ 이와 같은 예를 또 찾을 수 있다. 방과후 돌봄의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방과후 

보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학교 방과후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방과

후 돌봄 인프라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방고후 보육과 관련한 학교와 지역아동

센터의 확대로 인한 역할 중복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역

할조정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방과후 보육관련 내용은 

그동안 권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간의 연계와 역할분담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립의 

시급하고도 절실한 필요성에 대한 국내의 요구 역시 권고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대중매체의 아동권리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웹진의 무분

별한 정보제공 및 SNS 등을 통한 아동권리 침해 요인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

다. 이 역시 권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학교 내 아동권리 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도 취약하였다. 사실상 그동안 학

교에서 아동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란 여전히 어렵

다. 특히 학교간 과잉교육경쟁으로 예체능 교과목을 저학년 시긴에 몰아서 이

수하는 등의 아동인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권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 학생선수 및 청소년연예인 등의 권리가 근래 우리사회에서 아동권리의 우선



30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적인 이슈가 되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수립으로 이들 아동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이 위원회의 권고가 국내 아동관련 정책 수립과정의 정치상황과 현실적 요

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먼저, 5년 주기의 이행상황 보고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물리적 시차로 인하여 

국내 아동과 관련한 국내 현실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 

○ 또 다른 이유로는 위원회의 권고가 보고내용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3, 4차 이행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는 결국 1차 보고서에 대한 이행

내용과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차후 이행상황에 대

한 보고서를 이전 보고서에 대한 개선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의 가장 핵심 쟁점과 논란 그리고 

중요 이슈가 만일 위원회의 권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이 내용을 국가

보고서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만일 위원회의 권고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 및 보완을 하

게 되면 실제 아동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정책 대응이 느리거나 미진 

할 수 있다. 권고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 인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중매

체의 아동권리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유아를 중심으로 한 가족생활을 자

극적인 자막을 사용하여 공개함으로써 시청률 상승을 도모하는 방송, 아동에 대한 

부분별한 언론의 취재, 우리나라 아동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접속하하는 한 웹진의 

홈페이지에서 비민번호나 아이디 등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쉽게 볼 수 있는 성행

위 동영상 장만, 웹진의 무분별한 정보제공 및 SNS 등을 통한 아동권리 침해 요인

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 및 교육 훈련 등의 제공, 모니터링 활동 등의 정책개선이 활발하게 논의

되지 않고 있다.

□ 위원회의 권고는 우리나라 아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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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로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권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

원회의 권고와 더불어 아동관련 현안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

해야 한다. 

(2) 정부 이행의 특징

□ 1차, 2차 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이행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중심으

로 한 협약 이행의 특정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아동정책 현안을 

모두 포괄하지 않는다. 

○ 첫째 정부의 이행은 포괄적, 부분적, 그리고 형식적이다. 정부의 위원회 권고 이

행이 대부분 표피적이다, 형태와 모양은 따르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대체로 

부실하다. 일반이행조치에 해당하는 아동권리가 정부의 아동정책 개발 및 보완과

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재원할당과 예산의 공개수립 및 

효과 평가, 그리고 통계수집 체계가 확고하지 못하고, 조정기구와 모니터링 기구

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 물적자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들 정책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최소의 비용조차 그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입양이 가

능하게 되었지만 엄격한 가정방문조사와 사후서비스 지원 미비로 입양가정의 양

육어려움이 발견되고 있다. 장소를 초월한 어떠한 유형의 체벌금지에 대해 1차부

터 3･4차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권고 받았지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체벌과 출생등록 등은 1차

부터 3,4차까지 줄곧 드러나고 있는 아동권리침해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황옥경, 2012). 

○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권고사항 이행이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아동

참여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의회 등의 방식을 통해서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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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아동통계 생산이 가능한 통계수집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실태조사를 통

하여 아동 삶의 단상을 확인하고 통계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변

화이다. 향후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예산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5년 주기로 되어 있는 인구통계조사의 경우 

18세 미만으로 아동인구변화추이 추적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

계자료 생산방식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 넷째 새로운 권고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미진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해 이주아동의 권리, 아동노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 개발 등은 미진하다. 이외에도 ‘국제협력’, ‘아

동권리와 기업’, ‘ 출생 등록’, ‘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 국가행동계획’등의 

주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

지 않고 있다(황옥경, 2012). 

○ 다섯째, 아동관련 국내 현안과 유엔의 권고 사이에서 아동의 인권을 위한 정책

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지를 알 수 없다. 

4. 향후과제

□ 위원회의 권고내용도 살펴보았고 정부의 이행상황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도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웰빙을 성취

하기 위한 국가의 아동양육 이념과 목표 그리고 실천전략을 확인하기 어렵다. 

○ 권고 중심의 정책수립은 앞서 지적한 이유로 인하여 현안에 대한 민감한 정책 

접근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며 그렇다고 위원회의 권고를 도외시하면 우리나

라 아동의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권리 현안이 정부정책과 이행에서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아동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웰빙을 위한 최우

선적인 환경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 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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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국가차원의 아동정책 아젠다를 수립하고 아동정책의 중장기 틀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아젠다 없이 위원회의 권

고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아동정책을 수립하면 위기개입 수준의 아동정책을 실행

할 뿐이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 아동정책을 권고에 대응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중심적 접근을 탈피해야 한다. 

○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인권을 보장하는 국가 아동정책의 아젠다와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비젼을 아

동의 현실과 미래인간상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 구체적인 실행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황옥경(2009). 

○ 이것은 비용대비 투자효과를 거두는데도 유용한 접근이다. 

○ 올해 아동실태조사를 근간으로 한 아동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기대가 크다.

- 아동에 대한 실태와 변화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측

정지표가 선정되어야 한다. 2014년 발표된 아동실태조사의 측정변수들이 국

가수준의 측정지표이며 향후 조사에서도 이 변수들이 측정되는 것인지 분명

해야 할 것이다. 

□ 둘째,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하던 

모니터링 센터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산하로 편입되었다. 모니터링 기구가 어

떤 형태로 조직, 구성, 그리고 기능하게 될 것인지 안려진 것이 거의 없다. 민간위

탁 운영의 한계를 뛰어 넘어 위원회의 권고처럼 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의 충분한 

투입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아동권리 옹호활동이 가능한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

구로 아동개별 인권침해사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직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기대가 있다. 

○ 위원회의 권고대로 아동권리 전문가를 두고 아동권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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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의 권리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발하게 전개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 투입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 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황옥경과 오동석, 

2013).

○ 모니터링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과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모든 정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의 실시이다. 무엇보다 영향평가는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 사전평가가 강조되어야 할 것을 핀란드와 스웨덴은 강조한다. 핀란

드와 스웨덴은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최선의 이익에 근거하며 아동의 참여를 기반해

야 할 것을 명시한다. 각각의 국가는 영향평가 과정의 다양성을 전제하면서 각기 

6단계와 5단계로 나누어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영향평가는 정책을 결정

하기 이전에 빠를수록 좋으며 정책의 협약이행과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에

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 평가한 이후 정책으로 수립해야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넷째,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요구

된다. 대표적으로 출생등록 제도의 개선을 통한 무호적 아동 존재 가능성 배제, 비

밀입양이나 매매 등의 위험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종류의 체벌을 금

지할 것을 정부차원에서 명문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아동의 연령규정 정

리, 공교육 개선 중 예체능 교과의 저학년 몰아서 하기로 인한 운동부족과 예능활

동 편식 등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적극적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 다섯째, 정책의 질적 수준 재고가 요청된다.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형식적 수준의 

정책입안과 실행을 벗어나야 한다. 정책의 종류를 여러 가지이지만 정책 본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위 정책의 세밀한 실행과정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필

요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연간예산이 과연 충

분한 것인지 입양특례법의 사전가정방문조사와 사후서비스 지원 체계, 무상보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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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위탁과 조손가정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고 충분한 것

인가와 같이 아동정책 전반의 ‘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여섯째, 예산의 효과분석을 통한 예산 조정이 요구된다. 현 아동정책이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 예산분석이 필요하다.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예산의 적절한 배분 및 효율성,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아동관련 연구에서는 예산이라는 방대한 작업의 어려움상 아동관련 

예산의 분석 연구는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종종 사회복지예산 대비 아동관련예산

의 규모나 외국과의 아동복지비의 비교정도로 수행되고 있다.

□ 일곱째, 아동권리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일반국민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다. 국민 누구나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누군가의 아동과 관련되어 있다. 아동권리

보장의 실현은 아동권리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

육과 홍보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협약이행에 

있어서 권리교육과 홍보는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동관련 직군

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 아동권리 교육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 여덟째, 놀이와 여가시간과 놀이공간의 확보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둘 수 있어야 

한다. 놀이와 여가의 절대부족 특히 왜곡은 심각한 아동발달의 위기를 가져온다. 

3･4차 통합보고서에 새롭게 권고된 놀이와 여가 활성화의 필요성은 최근 실태조사

에서도 나타났다. 과도한 학업과 게임 등으로 우리나라 아동은 오락과 휴식 그리

고 운동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도시화와 산업화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공간을 잠식

하였고 과도한 학업경쟁은 놀이시간을 빼앗아 갔다. SNS와 IT관련 놀이와 여가형

태는 다른 형태의 아동놀이와 여가의 블랙홀이 되었다. 놀이와 여가 개선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권고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국내 아동현안을 국가아동정

책 아젠다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아동정책 현안



36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으로 부각된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정책과 예산의 편차를 해소 둥 이다. 아동복지 

예산이 지방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아동복지

서비스의 예산과 지원이 다르다. 지역에 따라서는 편차의 규모가 상당하다. 아동복

지서비스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편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과 핵심 사례관리 체계의 수립은 시급

하다. 아동사레관리 체계의 미비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

이다. 위기아동의 위험 예방과 일반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하여 아동 사

례관리의 핵심주체가 마련되어야 하고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간의 역할과 

기능조정을 통하여 업무와 예산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관련 

기관의 연계체계 구축요구가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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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이호균 (아동행복포럼 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을 기념하면서 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를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발제자는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위원

회(이하 위원회)로부터 받은 세 번의 권고내용들과 그 이행 사항을 여덟 가지 클러스터

별 도표로 잘 정리해서 제시하면서 설명을 덧붙여주었다. 

발제자는 위원회의 권고중심으로 국내 이행 추진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하므로 

국내의 아동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괄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제1차, 제2차 및 제3,4차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에 대해서 위원회가 검토의견을 제시

한 사항은 총 184개항에 달한다. 물론 이 중에 반복적으로 권고한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방대한 양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발제자가 혼자서 짧은 시간에 추적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므로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다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발제자는 국가보고서를 5년 주기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고, 유엔이 

심의하는 기간도 2년 정도 소요된 전례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에 한계가 있음도 지적하

면서 위원회의 권고가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발제자의 지적은 물론 당연하다. 5년 주기로 제

출하는 국가보고서에 우리나라 아동상황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기도 하거니와 국가보고

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출하는 민간보고서 또한 60쪽 정도로 제한을 받고 있기도 하

며, 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기도 하므로 현 시점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누

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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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시하는 권고사항만큼이라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려는 의

지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이 협약의 정신을 잘 반영하면서 국내 상황에 맞추어서 우선순위

를 정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면서 토

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자료수집 체계의 일원화

위원회는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면서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 

별로 구분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설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각 

부처별, 기관별로 다양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관련한 법에서 규

정하는 연령이 중첩되거나 차이가 나므로 실태조사 결과 또한 중첩되거나 누락될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아동에게 적용되는 국내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4조에서 “성년이 되는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어서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가 아

동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청소년기본법에서

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책의 수립은 정확한 현황파악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연령의 다

름으로 인하여 자료수집과 정책수립에서 중복과 누락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될 것

이다. 여성가족부는 3년 단위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에 ‘한국의 아동지표’, 2009년 ‘아동･청소년백서’를 발간하였

다. 또한 2011년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

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2013년에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실태조사 결과가 최

근 ‘2013년 아동･청소년행복지수’로서 발표된 바 있다.

아동과 관련한 정책에 관계된 정부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만이 아니라 교육

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부처가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 11개 정부 산하 22

개 기관에서 생산되는 자료들이 아동지표(America’s Children: Key Indicato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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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로서 매년 발표되고 있다. 이 지표들은 인구영역(3개 지표), 가족 및 사회환경

(12개 지표), 경제상황(4개 지표), 건강(6개 지표), 신체적 환경과 안전(12개 지표), 행동(7

개 지표) 및 교육(11개 지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0년부터 생산 가능한 통계에서부터 

2013년 통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연방아동가족통합통계포럼(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www.childstats.gov)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처별 실태조사 및 현황을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확정하고 통합적으로 지표가 생산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조정 역할의 강화

아동과 관련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립 및 운영하라는 위원회의 권고

에 따라 2004년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이 마련되

었다. 2004년 12월 제1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07년까지 4차의 회의가 

있은 후 MB정부에서는 전혀 개최된 바가 없다. 약 5년 8개월만인 20013년 7월 아동정책

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되고 2014년 2월에야 제5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국

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0개 부처의 장관 및 10명의 아동권리 및 아동복지 민간전문가들

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아동･청소년 관련한 정책의 조정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의 부처별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

아동가족통합통계포럼과 같이 전 정부를 아우르는 통합된 지표를 생산하는 역할도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위원회로서 연간 1회 정도의 회의밖에 수행하고 있지 않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가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아동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설화된 사무

국의 설치가 시급하다. 

지역단위에서의 아동권리 상황 이행점검을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결정사항 등이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의 모니터링 및 지역차원의 정책의 조정과 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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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예산의 국고 환수 및 영향평가의 실시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좀 더 걸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해 배정된 재원 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킬 것

∙아동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지역당국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간의 격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 관점으로 재원배정을 평가할 것,

∙이를 위해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필요 정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아동권리 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할 것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접근법을 활용할 것, 즉 예산 내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

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공할 것, 또한 분야별 투자가 어떻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가늠하는 영향평가에 이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여아 및 남아 간의 차이를 측정할 것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수립을 도입하는 유엔권고안을 따를 것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할 것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빈곤 혹은 취약계층 아동, 예를 들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상황에서도 이 예산을 지킬 것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국가의 책임”에 관한 2007년 일반논평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할 것

아동예산과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는 너무나 방대하고 고차원적이어서 우리나라가 권

고를 받아들이기에 무척 곤혹스런 상황에 있다고 하겠다. 2005년 아동관련 예산 중 ‘아

동복지시설 운영’, ‘가정위탁 양육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연

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입양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아동급

식지원’ 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된 바 있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우열이 있고, 

아동예산의 차등이 심하여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져야하는 것

은 협약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비차별의 원칙’에 배치하는 정책이다. 

아동관련 예산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영향평가를 하기 위

해서는 우선 정확한 현황에 근거한 지표를 토대로 아동정책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전략적 목표하의 세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측정이 가능한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아동정책에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정치의 포퓨리즘적인 정책보다는 정책의 우

선순위에 입각한 선별적인 예산의 배정, 그리고 아동예산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예산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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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 2014년 8월 27일자로 개정되어서 위원회 조사국 내에 아동

청소년인권팀이 신설된 것을 환영한다. 그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굿네이버스에 위탁

되어 운영되던 아동권리 모니터링 업무를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맡

아서 더욱 활발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의 아동청소년인권팀 주요업무 제3호에는 ‘아동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내의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직원조사와 

구제’를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호에서는 제3호와 관련한 조사, 구제관련 법

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권고 및 의견표명을, 제6호에서는 제3호에 따른 조

사 대상 기관 관련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업무를 볼 때에 아동복지시설과 학교내 인권침해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학교 바깥의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문제는 그 대상이 아닌 것인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이 학교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서 그 업무의 중첩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주요업무 제2호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및 의견표명이 있어서 각 부처별 

유엔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객관적인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될 것이

라 확신한다. 다만 그동안 7년이나 사용해온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명칭은 그냥 

사장될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표된 2013 아동･청소년행복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점하였다고 한

다. 또한 아동결핍지수에서도 54.8점을 기록하면서 가장 결핍이 큰 나라인 것으로 나타

났다. 아동이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 학교폭력 및 인터넷 중독으

로 발표되었다. 학교폭력 해소와 인터넷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

오고 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과도한 교육경쟁을 우려하였듯이 대학입시 중

심과 이로 인한 성적의 서열화를 방지하는 교육정책의 개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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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에 대한 정책제안이 부족한 것 같다. 아동을 행복하지 않게 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실태조사 결과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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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

- 실제적인 현장 실천 프로그램의 확산

❙김경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

지구촌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25주년을 맞아 한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발표에 덧붙여, 아동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현장 실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와 어른 모두 아동권리에 대해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인식과 태도가 변화

되어 실생활에서 능동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연계된 참여형 아동권리 교

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배움과 놀이의 가치를 회복하

고, 어린이들이 어린이답게 맘껏 뛰놀며 자랄 수 있도록 잊혀진 권리, 놀 권리를 지켜주

는 전면적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아동권리 실현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기업, 출산 관련 

의료기관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 ‘권리 지킴이 

학교(Rights Respecting Schools)’,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CRBP)’,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Baby Friendly Hospitals; BFH)’ 등 구체적인 

현장 적용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면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 실천 지향적인 아동권리교육 강화

아동권리 교육은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법

과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가르치고 배워, 어린이와 어른 모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국가와 전 지구촌 차원에서 이를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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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의무주체(정부, 개인, 기관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배우는 것을 

권리로 인식하고(learning as a right), 권리에 대해 배우며(learning about rights), 권리를 

존중 받으며 배우고(learning through rights),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배운

다(learning for rights). 아동권리 교육은 단순히 아동권리협약을 가르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으며,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

원회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한국 정부에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다. 2011

년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3차 권고에서, 한국 정

부가 교과목에 인권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협약에 대한 

아동･일반 대중･아동 관련 종사자의 낮은 인식 수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996년 1

차 권고와 2003년 2차 권고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에 아동권리와 인권 관련 교육을 포함

시킬 것, 아동 관련 종사자에게 협약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할 것, 협약에 대한 일반 대

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학대와 방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따돌림, 사이버괴롭힘 등 아동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아동권리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지구촌 차원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실

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존중과 공감에 

중점을 둔 아동권리 교육이 필요하다. 

영국과 캐나다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원칙을 학교 운영 전반에 적용하여 서

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학교를 ‘권리 지킴이 학교(Rights Respecting Schools; RRS)’로 운

영하는 것은 학교 차원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아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권리 지킴이 학교’는 권리를 존중하는 가치들이 학교의 리더십과 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학교 전체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배우며, 학생들이 세계 어린이의 

권리도 지켜주는 지구촌시민으로 자라나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족해체, 학교 공동체 붕괴 등 아동문제의 근원인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교사 등 

아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교육받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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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와 지역사회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더욱이 주 5일제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로 교육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

과 지역사회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아동

권리 교육의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건강한 놀이 문화의 확산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어린이의 인격 존중과 인성 발달을 도외시한 채 성취한 강요하는 경쟁적인 교육 

구조와 과도한 교육열은 사교육과 선행학습으로 이어져 놀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어린이들은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놀이 유형도 인터넷 게임과 

TV 시청 등에 제한된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교육의 극심한 경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어

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

화가 시급하다.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진정한 교육이 

절실하다. 

놀이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으로든, 스스로 내켜서 하는 것이 참된 놀이이다. 어린이

는 바깥에서 맘껏 뛰놀면서 몸도 맘도 건강하게 자란다. 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

며 마음을 표현하는 법도 배운다. 

하고 싶은 공부를 맘껏 하며 어린이답게 맘껏 뛰놀 수 있도록, 배움과 놀이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놀이 시간 및 공간 개

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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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현장 적용 프로그램 확산

1)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이다. 아동친화도

시 만들기는 1996년부터 UNICEF와 유엔인간거주센터(Human Settlements Programmes)가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돼 약 30개국 1,300여 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013년 국제적인 ‘아동친화도시’의 9가지 기본 요건에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안전’ 요건을 더하여 10가지 원칙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한국 

최초의 ‘아동친화도시’로 임명하였다.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을 각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용해 나간다면 어린이들이 권

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기본원칙>

1. 어린이의 참여 
어린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제에 대해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예: 어린이 의회) 

2.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입법, 법적 틀, 절차 등 마련

(예: 어린이 조례) 

3.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전체 도시 차원의 전략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개발 

4. 아동권리 담당 부서 또는 

조정 체계
어린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도시의 조직구조를 개발 

5. 아동영향 조사와 평가
법, 정책 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행 전후와 집행 단계에서 조사하고 

평가

6. 아동 관련 예산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고 분석 

7. 정기적인 아동현황보고서 아동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자료 수집과 충분한 모니터링 실시

8.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과 아동의 인식을 제고

9. 아동권리 옹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옴부즈퍼슨 위촉이나 

위원회 등 독립적인 기구의 개발을 추진 

10. 아동을 위한 안전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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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친화기업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CRBP)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2012년 유니세프와 세이브더칠드런, UN글로벌컴팩트가 런던

에서 공동발표한 국제기준으로 아동노동 철폐, 아동의 보호자에게 적당한 일자리 제공, 

제품과 서비스에서 아동권리 보장,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마케팅 및 광고 사용, 아동권리

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 지원 등 기업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10개 항을 담고 있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끼치는 기업의 영향을 이해하고 고민

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아동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대개 아동노동을 예방하

거나 금지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아동노동을 예방하거나 근절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이 아동에게 끼치는 다양한 방식의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기업은 서비스, 마케팅, 유통 관행 등을 비롯하여 국가 및 지방

정부와의 관계, 지역사회 투자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아동에게 영향을 끼친다. 

2013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세이브더칠드런, 한겨레경제연구소와 함께 경영활동이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 주는 ‘아동친화경영 우수사례’ 기업을 일터, 시장, 환경 및 

지역사회 부문별로 선정하였다. 

<아동친화기업의 10가지 요건>

1.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권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2. 모든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에서 아동노동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 

3. 연소근로자와 부모, 양육자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4. 모든 기업 활동과 시설에서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5.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를 지원해야 한다. 

6.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마케팅과 광고를 사용해야 한다. 

7. 환경과 토지의 취득, 사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8. 안전보장조치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9. 긴급상황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도록 도와쟈 한다. 

10.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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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Baby Friendly Hospitals: BFH)

WHO와 UNICEF가 주창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프로그램은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의

료기관을 격려하고 인정하여, 아기들이 엄마젖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이 지켜야 할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는 아래와 같다.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

1. 병원은 의료요원을 위한 모유수유 정책을 문서화 한다.

2.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의료요원에게 모유수유 기술을 훈련시킨다.

3. 엄마젖의 장점과 젖먹이는 방법을 임산부에게 교육시킨다.

4. 출생 후 30분 이내에 엄마젖을 빨리기 시작한다.

5. 임산부에게 엄마젖을 먹이는 방법과 아기와 떨어져 있을 때 젖분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친다.

6. 갓난 아기에게 엄마젖 이외의 다른 음식물을 주지 않는다. 

7. 엄마와 아기는 하루 24시간 같을 방을 쓴다.

8. 엄마젖은 아기가 원할 때마다 먹인다.

9. 아기에게 인공 젖꼭지나 노리개 젖꼭지를 물리지 않는다.

10. 엄마젖 먹이는 모임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퇴원 후 모임에 참여하도록 해준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출산 직후 의료기관에서의 

모유수유 권장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모유수유를 권장하도록 장려하

는 정책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모유수유 권장 사업에 소극적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임명하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도 의료기관들이 경영적 측면에서 이득이 없어 재평가를 

기피하거나 철회하여 2009년 44개에서 2014년 현재 32개 병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출산 직후 의료기관에서부터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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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1년 10월 7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사항 발표 후 우리나라의 후속조

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6월 19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둘째 정기적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부처별 이행조치계획을 확인･취합 예

정이고, 셋째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사항을 홍보

할 예정이다.

본 토론자는 첫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실천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실천적 

지원방안

1. 일반이행조치(협약 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1) 위원회의 기존 권고사항

①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의 설립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분과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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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권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

항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각종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심의하는 기능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②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8항에서 ‘학교의 장은 법 제18

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

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

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교실 뒤 서 있거나 팔 들고 서 있기, 팔굽혀 펴기, 운동장 

돌기 등을 제시한바 있다.

그런데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은 방법의 범위가 불명확

하다. 또한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더 안전하

거나 덜 고통스럽다고 할 수 없고,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리적 고통

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도구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 침해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

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모나 학

교와 학원의 교사에 의하여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체벌은 명백한 아동학대

이므로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

정하여 아동에게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대안적인 훈육 방식에 대한 모색과 이를 실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나

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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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

① 아동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

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

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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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아동 업무와 청소년 업무의 통합

아동 업무와 청소년 업무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

분되어 분리되어 있는 정부 부처를 통합하고, 관련된 법령들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현재 아동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기본법은 아동복지법이다. 이에 

반해 청소년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기본법은 청소년기본법이다. 그 결

과 우리나라 아동 업무와 청소년 업무는 2개의 정부 부처가 2개의 기본법에 근거하여 진

행되는 기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한 가지 예가 연령의 구분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여성

가족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초기에 아동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되었

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명칭

을 변경하였다.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보육 업무와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

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아울러 기존의 아동 관련 법률들과 청소년 관련 법률들을 통합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통합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었고, 아울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의 통합 법안을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다시 이관되었다. 그 결과 아동

과 청소년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는 작업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래는 보건복

지부가 아동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모두 관할하고 있었는데,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면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

부의 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되

었던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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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의 할당

① 아동 예산의 증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

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

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

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아동을 위한 예산 할당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아동 관련하여 사용되는 예산과 사용되는 항목들

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아동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가 실행되

기 위한 아동복지 예산의 획기적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아동복지 예산을 2.3% 이상으로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2. 시민권과 자유(협약 제7조, 제8조, 제13-17조, 제19조, 제37조)

1) 출생신고

① 출생신고 관련법 개정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의하면,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

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출생신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하고, 출

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시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

인 근로자 자녀 등과 같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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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①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

특정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나 시설에서 의무적인 종교행사 참석이 지속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2010년 4월 대법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 종교교육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의 교

육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양측의 권리는 모두 존중되어야 하며, 학교는 종교수업을 거부

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과목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

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종교재단 설립 학교에서 강제 종교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4조 3항에 의하면,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 관련법을 개

정하여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특정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나 시설에서 아동의 종교의 자

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 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3)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① 아동학대 예방법의 제정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 예방법(Child Abuse Prevention Act)의 제정이 필요하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아동학대와 관련된 규정들이 아동복지법에 포함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거의 매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관련 규정들이 개정 

또는 신설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법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의 정의, 신고, 대처 및 예방 등을 포함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 규정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아동학대 

예방법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가정, 학교와 학원 등에서 체

벌의 전면적인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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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광역시･도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

구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50여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8명 내외의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이 아동학대의 신고, 대처 및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

여 모든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군･구

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학대의 신고, 대처 및 예방 업무

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③ 아동폭력 금지 노력

정부에서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체벌, 학대, 방임,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폭력 유

형별로 별도의 정부 부처가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상황에서 모

든 형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방임과 정서학대의 예방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임과 정서학대의 사후대처와 사전예

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재학대신고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황보고서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제시하

고 있지만, 여전히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의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

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변보호 강화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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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환경과 대안돌봄(협약 제5조, 제9-11조, 제18조 1항 및 2항, 제19-21조, 

제25조, 제27조 4항, 제39조)

1) 가정환경상실아동

① 시설평가제도의 개선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

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 3년마다 실

시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평가지표는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

적자원 관리,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E. 아동의 권리, F. 지역사회 관계의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으로 교육, 아동에게 제공

되는 돌봄의 유형에 대한 평가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② 가정위탁의 활성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소년소

녀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대체하고, 대안양육 확대 및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년소녀가정을 위탁가

정으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위탁가정보호 아동의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것은 기존의 소년소녀가정세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대리양육 가정위탁의 양육능력이나 환경에 대한 적절한 

사정과정 없이 소년소녀가정세대를 무조건적으로 대리양육 위탁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친인척위탁가정 및 일

반위탁가정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친인척위탁가정 및 일반위탁가정

의 아동 수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양육체계로서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위탁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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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관리로서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상담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강

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8개소에 불

과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입양

① 국내 입양의 활성화

2007년 이후 국내입양 아동 수가 국외입양 아동 수를 앞서고 있지만, 이것은 국외입양

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정책(해외입양쿼터제 등)의 결과로서 국외입양 아동 수가 지속

적으로 감소한 결과이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대부분 국외입양에 의존하고 있다.

기존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2011년 8월 4일 전부 개정된 ｢입양특례

법｣으로 201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입양특례법｣의 주된 내용은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국내입양 우선추진 등 국내입양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입양특

례법｣의 여러 부분에서 국내입양 활성화가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국내 입양의 활성화는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

내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을 포함하여 입양을 필요

로 하는 아동이 국내에서 입양되어 성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중앙입양원의 역할 증대

그동안 입양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입양기관별로 관리하는 

정보가 기관 간 상호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입양희망 부모와 입양아동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이 자신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친부모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2009년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하고 2011년 6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

정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입양특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

여 중앙입양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입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60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입양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효

율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입양특례법 제26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입양원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2.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3.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4.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중앙입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협약 제6조, 제18조 3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1) 장애아동

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력

장애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기존의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61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②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육 실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발달주기에 따른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육 전면실시를 위

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애주기(life-cycle)에 입각하여 장애아동 특수

교육 정책과 구체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교

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 양성･배치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를 조속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정신건강

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

위원회의 권고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해 많은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는 첫째,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국가 차원의 아동정신건강

관리정책을 개발하고, 아동의 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

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② 아동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정부에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여 조기발견 및 조기

개입을 해야 하며,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아동중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와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선

별검사 결과로 인해 아동이 낙인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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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보건

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

위원회의 권고의 의미는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 음주, 인터넷 중독, 낙태 등 아동과 청

소년의 보건에 관련된 광범위한 권고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위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아동 업무 담당)와 여성가족부(청소년 업무 담당)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정보와 교육 캠페인 확대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기 위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및 교육 캠페인의 확대가 

필요하다.

③ 성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학교 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① 헌법 34조의 개정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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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에서 국가는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을 실시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 제34조의 4항을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아동복지재원 배정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

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③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 강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드림스타트사업(Dream Start Project) 추진, 

디딤씨앗통장(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도입 등을 통하여 빈곤아동 지원정책

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도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도농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드림스타트사업은 전국 230여개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디딤씨앗통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예산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전체 빈곤아동 수와 급식지원대상 아동 수가 어느 정도인지 정

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다. 특히 급식지원정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

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또한 급식지원비가 현실적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2011년 7월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관련 예산 및 지원체계 등에 대

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의 수를 확대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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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군･구 차원의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

건복지부에서는 절대적･상대적 아동빈곤율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주

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급식지원 부처의 이원화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급식지원 비용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Ⅱ.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1. 아동복지의 비전: 아동권리의 보장

‘아동권리의 보장’을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비전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CRC)의 비준 국가이

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유엔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비

준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매 5년 마다 협약이행에 관한 국가보고

서를 제출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제3･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는 2011년 9월-11월 국가보고

서를 심의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총 94개로서, 

관련 부처와 기관은 12개에 이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

약의 일반 원칙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무차별의 원칙으로서, 아동은 성

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등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협약에 규

정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으로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보장 원칙으로서,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

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아동의 의사존중의 원칙으로서, 아동의 의사와 견해를 존중하고 수준 높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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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Child Right)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생존권으로서,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 해택을 받을 권리이다. 즉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보호권으로

서,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셋째 발달권으

로서,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즉 정규적･비정규적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참여권으로서, 아동이 자기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

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

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가로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비전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지고 있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의 강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의 기본 방향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실천

이었다. 즉 사회복지 예산의 지방 이양과 시･군･구 단위의 민･관 협력체인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복지를 강

화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동

복지법 제52조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

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의 기능만을 수행하던 기존의 

공부방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빈곤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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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희망스타트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되었다. 희망스타트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은 지역사회 아동의 전인

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와 유사하게 빈곤의 대물림을 차

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기관

인 어린이재단이 중앙일보와 함께 시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발전한 We Start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역사회에서 아동 중심의 사전예방적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빈곤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능력 등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의 예방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에 대한 조항들이 추가되었고, 그 결과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구축되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

었고, 이후 모든 광역 시･도와 많은 수의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의 경우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공기관으

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거의 대

부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에 관련된 많은 조항들이 추가되었고, 현재 40여개의 아

동보호전문기관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

관에서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상담원들의 노력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처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과 성인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처를 위한 과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광역 시･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군･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를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시･군･

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군･구 단위에서 아동보

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군･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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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사회의 의료, 정신의료, 법률, 경찰, 교육 및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법조항들

은 아동복지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동학대의 사후대처와 사전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예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학교와 교사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의 실시가 필요하다. 교사는 신고의무자로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학교는 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

과 공유하고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의 정규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정서적 지지를 위한 기

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의 실시가 필

요하다. 아동과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

발을 예방하고,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위험이 높은 위험집단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집중

적인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아동양육시설의 기능 다양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현재 270여개

의 아동양육시설에서 17,000여명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생

활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시설보호 양육체계에서 벗

어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시설 환경의 구축 및 지역사회 아동의 다

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기능 다양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이 위치하

고 있는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이 기존의 집단생활시설 형태의 운영에서 

벗어나 가정형 소숙사 형태로 전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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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 및 아동욕구

에 적합한 이용시설의 기능을 추가하여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에 방과후 보호,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아동양육시설의 기능 다양화를 추진하

여야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보호를 필

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양육 기능에 덧붙여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시설로 운

영할 필요가 있거나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예방적 아동복지의 실시

기존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사후개입적 아동복지에서 문제의 발생을 근본적

으로 예방하는 사전예방적 아동복지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중심축을 옮겨야 할 것이다. 

사전예방적 아동복지는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

을 수 있도록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크게 소득지원과 서비스의 제공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소득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

록,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

스의 제공은 보육서비스, 아동상담과 가족상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실종아동의 보호, 

지역사회 아동보호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아동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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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

구에 대해 역량강화적인 문제해결 접근방법으로 개입하는 종합적인 전문활동’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조에서는 아동복지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

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

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2조 4항에서는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은 아

동권리의 보장과 아동복지의 증진이 함께 추구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를 위해 아동은 ‘보

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할 공동 목표인 것이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협약의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통

해 아동복지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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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서의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

러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과 실시와 더불어,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기관, 입양기관, 

어린이집 등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복지 실천현장에서 아동권리의 실제적 보장 강화를 위

하여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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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아동의 신분증명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토론문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현재 국내에 무국적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는 실태조사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탓에 

그 정확한 숫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14년 7월 기준 흔히들 ‘불법 

체류’라고 부르는 미등록 외국인 수는 18만 7천명이고 이 가운데 약 1.5% 수준인 2천~3

천명이 18세 이하 아동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실제로 미등록 외국인의 숫자는 이보

다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부 단체에서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숫자가 1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한다.

아동이 무국적자가 되는 이유는 태어나면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국적을 부여받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제이주가 활발해진 최근에 발생한 일만은 아니다. 얼마 

전 경인일보가 연재한 기획시리즈 ‘국적 없는 아이들’을 보면 무국적 3대의 이야기도 나

온다. 부모의 대를 이어 무국적자의 불안한 삶을 사는 이주노동자가 결혼하여 낳은 아이 

역시 무국적자인 것이다. 1세대 미등록 아동이 성장하는 20년 간 한국사회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 이대로라면 숫자가 더 늘어난 무국적 2, 3세대는 1세대의 삶과 비

슷한 궤적을 밟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은지, 한국사회가 대답해야 할 차례다.

신분증명의 필요성

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이름과 국적

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인간의 출생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출생등록은 모든 

신분확인의 기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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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은 성장하면서 필수적으로 누려야 하는 건강권, 교육권을 

향유할 수 없다. 병원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할 뿐더러 국적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좀처럼 갈 수 없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입학은 

가능하지만 취학 통지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으며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입학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를 다녀서 초중등 

의무교육을 마쳐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학력

이 자신의 것임을 입증할 공적인 방법이 없고 취업도 불가능하다. 나이도 증명하기 어려

워 미성년자가 어른에게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도 있고, 인신매매의 피해자

가 될 위험도 높아진다.

신분 불안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 대응책도 늘었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인이라도 고아

일 경우 한국에서 출생하면 국적 취득을 인정해주는데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아이를 버려 고아로 만드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외국인 

아기도 늘어났다. 또는 가짜 입양을 보내거나 호적을 위조해 브로커들이 적발되는 경우

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는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증명에서 더 나아가 이주아동이 건강권과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출생신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종종 미등록 이주아동까지 왜 한

국사회가 돌보아야 하느냐는 반론을 듣는다. 우리가 아동에게 양육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 양육과 보호의 책임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게도 책임이 있

고, 이는 아이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자신

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체류 자격은 아이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아이에게 언제 어느 곳에서 살든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건강

권과 교육권의 행사를 박탈함으로써 체류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국사회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되레 한국사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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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등록제 도입의 검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제3･4차 최종권고에서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도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등 9개의 국가가 대한민국의 출

생등록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에서 출생신고 사항을 정하는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등록과 증명을 관할하는 

법이고 이주아동의 경우 ‘국민’이 아니므로 이들을 위한 출생등록제도가 없다. 

그러나 국제인권법 상 출생등록은 국적부여와 별개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이 제정

될 당시 합의된 내용으로 국적부여는 국내법에 의거한 최고의 인정(recognition)이며, 출

생등록은 기본적인 권리로서 국적부여와 별개일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고, 실무적으로 

국적과 출생등록은 분리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7호에서도 아동의 생존, 발달 및 모든 아동을 

위한 질적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발의를 준비 중인 이주아동권

리보장기본법에서 주장하는 출생등록 또한 국적과 연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13년 발표한 �이주배경아동의 출생등록�(이하 출생등록 연구)연

구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아동뿐만 아니라 난민 신청자 자녀들, 미등록 이주아동들 또한 

자국 대사관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강제추방의 두려움 때문에 자국 정부에게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아동들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나 구청이 

발급한 출생신고 수리증명서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발급 증명서와 구청 발급 신고수리증명은 신분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출생등록 연구에서는 출생신고 수리증명을 

보완, 발전하여 ‘특종신고편철’ 내 또는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등록부’ 규정을 두어 출

생을 증명해주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 제정되고 그 안에 



88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출생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에 따라 국적 부여와 직접 연계되

지 않은 공적 출생증명 제도의 마련이 가능해지리라고 기대한다.

이주아동의 출생이 등록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공무원의 통보의무 조항이

다. 통보의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생등록 뿐 아니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 보장

하고자 하는 모든 권리들이 통보의무조항에 가로막혀 실현 불가능한 종이 상의 권리에 

불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주아동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고 권리 실현의 보장을 위

해 아동의 교육, 의료접근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통보의무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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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무국적 아동의 

확인, 등록 및 기록”에 대한 토론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이경숙

오래 전에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무국적자들은 ‘작은 권리’의 담지자들이 아

니라 ‘권리를 가질 권리’에서 조차 배제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인권의 지평에서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최근 법무부에 국적･난민과가 설치되는 등 제도적인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

한민국에서 무국적자는 여전히 정책과 담론, 통계상으로 ‘실재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주

류 정책과 담론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정확한 실태 파악 조차 어려운 그들이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무국적자들은 신분 

증명 부재로 인해 국민이나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향유하기 어렵다.

발제문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무국적자들 가운데서도 좀 더 주목해야 하는 대상은 아

동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전세계 무국적자의 1/3은 아동이다. 그리고 그들의 상당수는 비

이주민들이다. 무국적 아동들의 경우, 공적인 보육 및 교육, 그리고 의료 및 복지 기회로

부터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국적 아동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실태 파악 조차가 제대

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

주되지 않는 자”를 무국적자로 규정하는 국제 규범과 달리 국내법상 무국적자의 정의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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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결혼하는 난민 가족 가운데 약 30%가량만이 자국 대사관에 혼인 신고를 하

고 출입국 사무소에 그들 자녀들의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민들의 자녀 대

부분은 무국적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난민과 연관되지 않은 무국적자의 경우 실태 파악

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발제문이 지적하다시피 “수치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무국적 이주

민들과 자녀들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아마 

그들 중에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자녀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추론된다. 그

들은 ‘무국적자’ 지위를 인정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무국적자는 아니나, 출생 등

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실제적으로 무국적자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는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비난민 무국적자 아동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2013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

센터가 수행한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우리 센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대한민국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규정, 경기도내에 거

주하는 168가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조사 대상 가족 가운데 54.8%는 미등록 

상태였다.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응답한 132가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등록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그들 자녀 가운데 58.3%는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응답

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정보의 부족이나 신분 노출 위협 등으로 인해 시기를 놓쳐 미등

록이나 무국적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제문은 무국적 아동 이주민들의 보호에 있어서 주요 우려점들을 “무국적 신분에 대

한 인정 불가, 기록이나 문서가 없어서, 어떠한 국가와의 연관성도 증명할 수 없음, 신분 

증명 부재, 외국인 보호소 수감, 의료시설 및 교육 기회로의 접근이 어려움, 국적을 가질 

권리를 향유할 수 없음‘ 등으로 정리하였다. 

실질적으로 무국적 상태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게, 이러한 우려점들은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현실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의료 및 교육(과 보육)’ 문제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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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조사에 응한 외국인 근로자 가족 자녀들의 40.5%만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9.8%만이 시･군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학령기 아동 

가운데 36.0%가 공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7%는 자녀 입

학 시 교육청이나 주민센터로부터 입학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해주었다. 학교 측으로

부터 자녀 입학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자도 21.7%에 달했다. 응답자의 

60.1%는 시･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접종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국적자 및 무국적 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무국적 

발생 사유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 우리 조사는, 그와 더불어 실질적인 무

국적 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무국적이나 미등록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을 공

적인 사회 서비스 체제에 포용할 수 있는 조처의 시행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그와 관련 보육 및 교육, 의료 등에서 대상 아동의 출입국 지위 및 국적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아동’을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미등록이나 무국적 아동 발생 방지를 위한 외국인 아동 등록제도의 개선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한다. 

주목할 것은 무국적자를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반 아동과 다를 바 없는 실질

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료예방접종 실시, 초중

고등학교 입학 허가, 교육비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선례들이 다른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발제문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무국적자들에게도 “출생등록과 출생

증명서를 발급”하고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주요 권리와 보호를 포함한 합법적 신분 또

는 이민 지위”를 인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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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 보조금 지급은 전산시스템 등록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신

원 식별을 위한 고유 번호 부여없이는 교육 및 의료를 포함한 사회 보장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등록 비정규 체류자들의 경우 신분의 노출 

등을 극도로 꺼린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출입국 지위와 관련없는 사회 보장 등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

일 수 있다. 교육부가 시행중인 성별과 생년월일만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자체 

관리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포괄적인 예방접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보육 아동에게 고유식별번호를 부여

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고 있다. 

무국적자 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등록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등록 여부와 

관계없는 사회 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방안이 동시에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고

유번호 부여는 필수불가결한 방안이다. 이 고유번호가 반드시 서비스 이용 등 권리보장

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목적으

로 사용될 수 없어야 함은 분명하다. ‘권리를 가질 권리’에서 조차 배제된 무국적 아동들

에게 ‘작은 권리’나마 보장해줄 수 있는 고유한 사회보장 식별체제,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할까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는 쉽지 않은 주제다. 그러나 결코 미뤄질 수 없는 

절박한 주제임에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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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환 (서울대학교 교수)
*

1)1. 도입

2014년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에 전체 학생수 대비 

1%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그 중 동반･중도입국 자녀들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자녀의 일부분으로서 그 취학아동수

가 약 5,000명에 이르고 있다(아래 2013 교육부자료). 혹자는 실지 미취학아동이나 청소

년을 고려하면 동반 중도입국아동들이 만 명을 훨씬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표 1> 다문화학생 유형별 재학현황과 다문화학생 증가추이

*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전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소장: sseo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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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2~’13. 다문화학생 수 현황(학교급별: 교육부자료)
(단 : 명)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출생 29,303 8,196 2,541 40,040 32,831 9,174 3,809 45,814

중도입국 2,676 986 626 4,288 3,065 1,144 713 4,922

외국인자녀 1,813 465 348 2,626 3,534 976 534 5,044

계 33,792 9,647 3,515 46,954 39,430 11,294 5,056 55,780

(비율) (74.1%) (19.7%) (6.2%) (70.7%) (20.3%) (9.0%)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결혼이주자부모를 통해 한국에서 출생한 학생들과는 매

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동일한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

다. 따라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 적합한 형식의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

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교육지원에 대한 정확한 수요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

(성상환 외 2010 참조)에서는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현황파악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가 소속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대안학교나 또는 일선학교의 특별학급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담당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반･중도입국 자녀가 입국초기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였다. 

2. 중도입국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수요분석

본 연구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은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파

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010년도 말 연구를 진행할 당시에도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

구소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에서 다문화가정실태조사,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

하여 명확히 제시한 자료가 없어 주어진 연구기간동안 기존 연구 자료에서 나타나는 부

분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현황을 유추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도 정확한 

통계는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오성배외 2013 참조). 따라서 동반･중도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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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그들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교육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

무부와 교육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부처 합동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0년 당시 

법무부에서는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특별귀화 신청자 및 부･모의 생년월일 등을 

파악하고 제공하고, 교육부에서는 NEIS를 바탕으로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재학여부를 조

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에서 특별귀

화 신청자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전송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NEIS 교육업무시스템을 통

해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파악해서 전송을 한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는 학교의 전송자료와 NEIS 서버탑재자료의 확인 작업을 통해서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재학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2012년 초 교육과학기술부에

서는 다음과 같은 연계체제를 제시하였다(교과부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 

 <표 3> <다문화학생 입학 지원 절차>

입학절차 안내

➡

학력 인정

➡

예비학교 배치

➡

사후 관리

∙외국인등록이나 

국적취득 시 

입학정보 안내

∙외국학력 인정 

∙필요시 교육청 

학력인정심의 후 

학교에 배치

∙한국어･문화 

사전교육(6개월) ∙학생별 사례관리

- 입학절차 상담

- 학교적응 지원

- 기초학력 관리

- 학교 밖 다문화학생 

발굴･지원

정규학교 배치

∙원소속학교 또는 

본인 희망 학교

출입국관리소 전담 코디네이터가 전 과정 지원 

교육부는 2012년에 다문화학생(특히 중도입국자녀)이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사전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었고 이에 따라 다

문화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예비학교에서 6개월 정도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교육

을 받고 정규학교로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예비학교를 전국적으로 (’11)3개교(서

울, 부산, 광주)에서 (’12) 26개교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예비학교들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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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여 13년 52개교에서 14년 80개교로 늘어나 중도입국학생 등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학력서류 구비가 어려

운 중도입국 학생에 대해 원활한 학력심의가 이루어지도록 7개 언어의 학력심의 평가지

를 개발･보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표 1>에 나타나듯이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 국적 취득 시부터 입학 절

차 안내가 강화되고, 전국교육청에 다문화 코디네이터를 두어 입학 상담부터 학교 배치, 

사후관리까지 입학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다문화 코디네이터는 지역 내 평

생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 다문화학생을 적극 발굴하고 학교 입학을 지원하는 등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2012학년부터는 서울, 충

북 지역에 직업 교육 대안학교인 다솜학교가 운영되고 2013학년도부터는 인천 지역에서

도 추가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주말이나 방학 등을 이

용하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 지원기관’ 을 종전 3개 기관에서 2014년에

는 10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되어있다[참고: (’13) 부산정보관광고(요리), 경기신흥대(미

용･요리･자동차정비), 서울다솜학교]. 

동반･중도입국 자녀들 가운데에는 학령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중등의 경우 

입학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한국의 일선학교가 13세 이후 입

국하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에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더

불어 다수의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경우 학교교육을 원활하게 받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고등학

교는 의무교육이 아님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이 고등학교에 대한 진입장벽이 어려울 경우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고 많이 보고되고 있다(오성배 외, 2013).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지원이 이뤄진 것에 반해 초･

중등 간의 교육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로 올라갈수록 중도입국아동들의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예비학교와 지역의 거점학교를 제대로 연결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근학교와의 연계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거점학교 참여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의 선택 가산점을 통해 거점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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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많은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두 번째,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일반다문화가정자녀들과는 특성화되고 차별되

는 교육프로그램의 추가 개설이 요구된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

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는 매우 다른 차이를 보인다. 또한 동반･중도 입국을 한 연령에 

따라서도 학생들마다 학교 교육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것에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들

의 경우 모국에서 학교교육을 받고 온 경우도 있고 한국에 오기 전 이미 국가정체성이나 

자아정체감이 모국에서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형성되고 발달되었기 때문에 한국

에 온 초기 입국 당시 혼란감과 불안이 높아진다. 초등학교 학령을 기준으로 13세 이전

에 한국에 온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단기간의 사회화 교육과 다문화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안정감을 되찾고 생활에 적응을 손쉽게 하는 반면에, 13세 이후의 학생들

의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것에 있어 매우 더딘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이들 가운데에는 어머니가 한국으로 먼저 결혼을 통한 이주를 한 경우 상당기간 세

심한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심지어 본국에서 공교육을 받지 못하며 방치된 경우

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입국 후 쉽게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혼란감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채 떠돌거나 가정 내에서 가사일을 도우

면서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동반. 중도입국

자녀는 기존에 다문화가정자녀들로 국한시키던 결혼이주자나 노동이주자 자녀 중 한국

에서 태어난 학생들보다 보다 더 폭넓은 관점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이미 

모국어가 적응된 학생들에게는(대부분은 중국에서 온 아이들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중언어교육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재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이 일정한 연령

에 해당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편적인 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동일하게 할 경우 동반･중도입국들이 교육과정에 맞춰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

다. 따라서 동일한 다문화가정자녀라 하더라도 각각의 연령과 특성에 따른 교육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모국에서의 언어와 문화를 이미 

습득하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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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교육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동반 ･ 중도입국자녀를 위

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안)의 예시이다.

<표 4>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안)
(교육과학기술부, 2010)

-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정체성 함양교육, 교과학습 및 생활문화교육, 개인･가족 상담 등

영 역 내 용

한국어교육
기초한국어

학교생활을 위한 한국어

교우관계 및 정체성
교우관계 형성 프로그램(초･중등)

정체성 향상･상담 프로그램(초･중등)

생활문화

진로지도

현장학습

교과지도

가족상담 가족단위 상담 및 교육

- 교･강사: 다문화교육 예비학교 교사 등을 과정 책임교사로 지정하고, 교사자격 소지자, 이중언어 강사, 

대학생 등이 보조

- 운영시간: 예비과정 전담교사 배치가 가능(교육청에서 발령 대기 교사 활용/ 기간제 교사 채용 등) 하고 

유휴 공간 등이 있는 경우, 전일제로 운영

※ 교육인력 및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

- 장소: 다문화교육 예비학교 내 다문화교실 등 유휴교실에서 운영

- 교재: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교육청 개발 자료 등 활용

- 학적(소속): 학생은 전･입학을 통해 거점/중점학교 또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학적을 생성하고, 예비과정에 

참여

- 과정규모: 1개 과정(학급)은 20명 이내로 운영

- 교육기간: 1-6개월 범위 내에서 운영(학생의 수준 및 적응 속도 등 고려)

더불어 연령이 13세 이상인 학생들의 경우, 특히나 자기정체성이나 관계형성능력의 차

원이 더욱 중요시 되는 역량으로서 이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

어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검

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주로 영어교육을 집중적으로 함으로서 이중언어교육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로 이중언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일 수 있다. 따라서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이중언어교육

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언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이중언어교사제도를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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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한국어가 미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및 학습 지원을 위해 한국어와 출신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인력을 만드는 노력

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은 연계를 통해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교육하여 중점학교 등에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하고 있다. 

오성배(2010)는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한국어 습득과 한국 학교생

활의 적응을 위한 디딤돌 학급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러한 디딤돌 학급운영을 통

해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및 학습 수준에 맞추어 1:1 맞춤식 수업 진행을 기본으로 하며, 

각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외국 거주 경험 유무, 

한국어 능력차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준별 교

육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무학년별 운영’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 이 

때 무학년제는 학생의 입국시기와 학업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

뤄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중도, 동반입국자녀들의 경우 대개 동

연배의 아이들보다 낮은 학급에 진입하는 경우 외국의 경우처럼 학생의 학업성취능력에 

따라 월반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인성함양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미술, 음악, 체육 

활동 등을 통한 예체능 교육을 일반 한국인학생들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활성화함으로

서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한국인 학생들과의 융화와 협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진로지도에서 직

업교육으로의 체계적인 연계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솜학교 등의 

설치가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독일과 같은 외국의 경우 많은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실제로 일찍 전문계 고교(Berufsschule)를 통한 기술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기업체들과 연방정부간의 체계적인 이중적 연계구조가 정착되어 있

다. 이러한 외국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국 실정에 알맞은 취업과 연계되는 프로그

램 개발 또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취업준비 전문계고교로 진

학하여 기술직업교육을 받는 전체 학생숫자를 채용을 전제로 하는 해당 기업들과 매년 

조정하고 있다. 

네 번째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둔 학부모 교육도 절실히 요구된다. 조혜영(200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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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가정) 부모교육과 자녀교육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2009, 이재분 외, 양계민 외, 2011). 이는 최근에 부모의 재혼을 통해 동반･

중도입국 하는 자녀가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재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 온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처음 접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재혼가정이라는 새로운 환경 적응의 어려움이 중복되어 아직 정서적으로 

성장이 미숙한 자녀들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따라서 이를 잘 극복하기 위

해서는 자녀 뿐 만 아니라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둔 부모 또한 함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해온 해당 부모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이나 진로교육에 속수

무책인 경우가 많다.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부모교육과 더불어 자녀의 학교입학

과 진로, 사회화를 위해 부모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

분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맞벌이를 하면서 자

녀의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만한 연계망을 찾기가 쉽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

해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학생들의 편입학 방법이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전지식을 제공하고, 재혼가정을 이룸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나 가정환경의 

형성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한다면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입국초기 한국사회에서의 사

회화가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특히 한국에서 만나게 되는 새 부모와

의 관계설정이 잘 못될 경우 가정 밖으로 전전하게 될 확률도 높다고 본다. 따라서 동

반･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자녀교육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

요하다. 

다섯 번째로는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들의 경우 모국에서의 사회화가 거의 다 형성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로 이주를 오고, 

부모의 재혼을 통해 입양을 온 경우가 많은 만큼 청소년기의 자녀들의 경우 심리적, 정

서적 불안이 보통 아이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반･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사의 배치가 시급하다. 일반학교에서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특별 관리할 전문적인 교

사를 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또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교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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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동

반･중도입국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대안학교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학교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규학교와는 학업의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대안학교를 통해 동반중도입국아동이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지적인 해결방

안은 될 수 없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는 학

생의 원적은 일반학교에 두고, 일반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학생에 대해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과 

학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이는 2009년 11월에 개정된 ｢대안학

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1)을 바탕으로 하여 2010년부터 이러한 수요와 논의를 바탕

으로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다. 이는 시･도 교육

청이 연계하여 동반･ 중도입국 자녀 등 학교의 진학과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2013년 3월 개교한 

초중고통합 기숙학교인 인천 한누리학교로 결실을 맺었다. 공립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은 한국어 및 사회･문화의 이해, 다문화교육, 각 교과 등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생선발은 교육청 관내 및 전국 단위에서 유동적으로 선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공립형 대안학교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과 특히 동반･중

도입국자녀들의 생활과 학습 측면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학교로의 편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중등학교를 마치게 해서 졸업장을 주던지 졸업학력을 인정해주어야만 

이들의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나 위탁학

교의 경우에도 중등학교인 경우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업학교나 전문계 학

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

1)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009년 11월)

-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위한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인가 기준 완화 등을 완화

- 설립주체가 교지, 교사 임대한 경우에도 설립 인가가 가능하도록 완화

- 대안학교 설립주체로서 지자체 등을 포함하여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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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반･중도입국자녀 다문화교육 모델 제시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모델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5> 동반･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단계별 모델 제시

주요 

활동
활동명 주요 내용

현황

파악

단계

동반･중도입국

자녀 현황파악

조사

법무부 
- 특별귀화 신청자 자료를 추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전송

교육과학기술부

- 동반･중도입국자녀 재학현황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

-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협조요청

- 법무부를 통해 전달받은 특별귀화 신청자 자료를 각 시･도 

교육청으로 전달

- 조사 관련 안내 및 조사결과를 종합

시･도교육청

- 학교에 NEIS의 관련 통계 전송 요청

- 학교 전송자료와 시･도 교육청 NEIS 서버자료 확인 작업을 실시

- 시･도별 동반･중도입국자녀 재학현황 취합 및 보고

학 교 - NEIS를 통해 학생현황을 시･도 교육청으로 전송

정부 

지원 

단계

거점/중점학교

지정운영

- 초･중등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거점/중점학교 지정이 필요

-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근학교와의 연계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거점/중점학교 참여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의 선택 가산점을 통해 거점/중점학교 프로그

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함께 요구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일반학교 진학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공립형 대안학

교 설립을 지원

- 기존학교의 통･폐합 등에 따른 폐교 등을 활용

- 생활 및 학습 측면에서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교육청

의 학교 설립 계획을 검토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 부지비, 건축비 등에 

있어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설립

- 현재 운영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시스템 이나 직업전문고등학교를 적용/연계하

여 동반･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과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서울 다

솜학교 등을 확대)

-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업과의 연계 방안 추진 검토 (독일의 2중적 체계: 연방정부와 

기업체가 협의하여 매년 교육인원과 취업총수를 미리 조정하고 예산을 상호 지원함)

- 직업교육을 택하더라도 차후 동일계열 등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진로를 

연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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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활동명 주요 내용

이중언어

강사

양성 지원

-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한국어가 미숙하여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있어 의사

소통과 학습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한국어와 더불어 출신국 언어에 대한 교육의 

동시지원이 필요. 이러한 출신어능력을 대학진학 시 우대해 줄 필요가 있음 

- 현재 부족한 이중언어강사의 수급과 자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중언어강사 양성

에 있어 활동지원이 요구

- 이에 따라 한국어 및 출신국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선발하고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도법, 학교 실습 등의 프로

그램 개발을 통해 이중언어 강사 양성에 대한 보완과 강화가 동시에 필요

- 다문화가정여성을 이주언어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진행 중

학교

교육

단계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 출신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경우 한국사회에서의 교육과정을 연령에 맞춰 적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무학년제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인지수준에 적합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

예체능

통합교육

시행

-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인성함양을 위해 음악, 미술, 체육 등

을 바탕으로 하는 예체능 통합교육을 강화함으로서 학생들 간의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이주를 통해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상담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학교별로 상담교사 배치가 

요구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시 진로지도를 통해 직업교육으로서의 연계

방안 모색

- 직업중등학교와 취업을 연계함. 이후 대학진학의 루트도 열어 주어야 함. 다문화특

별전형(출신국 언어 구사능력을 우대)

가정

교육

단계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거점/중점학교 등을 활용하거나 지역 다문화지원가족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동반･

중도입국자녀 가정이 주로 재혼이나 입양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진행

- 상담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

록 지원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주로 이주를 한 이후에 입양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새

로 정착하거나 아동기와 청년기를 일부를 주로 출신국 에서 보내고 온 이후에 이

주를 하기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사회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인권교육에서도 교육권의 입장에서 동반･중도입국자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사실상 다

문화사회로서의 교육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왜냐하면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졌는가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갈 사람을 교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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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엄밀히 말해 다문화교육이 아니라 그냥 국민교육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왔더라도 쉽게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자녀들이 한국의 교육은 

물론 본국의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다문화적 교육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 10대에 늦게 한국에 도착한 중도입국자녀나 청소년들도 대한민국국

민으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한 

직업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문제는 서서히 우리도 그러한 교육 역량을 갖춰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승권, 김유경, 조애정, 김혜련, 이혜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09.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

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03-120.

문지영, 2009.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사이에서 :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 정책.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1호. 

성상환, 김명정, 2010.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양계민, 조혜영. 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성배, 2010. 인천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 교육청.

오성배 외, 2013. 중도입국 청소년 지역별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순태, 2007.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 107. 

이유진, 2009. 캐나다의 이민자 통합정책 레짐에 대한 연구 :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1호.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문

강은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소장)

이혜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세션 3: 토론





109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문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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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소장)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적 다문화가적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류유형을 배경으로 한 다문화가족, 이주배경 가정이 증가되면서 그 이면에는 가족구조

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한 재혼가족의 증가, 동포비자로 입국하는 재외동포가족 증가, 

유학 및 이민가정 증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난민가정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주배경을 

가진 가정의 증가는 가족 속에 다양한 형태의 이주배경을 가진 자녀들의 증가를 가져오

고 있다. 

이 중에서 본국에서 일정기간 성장한 후 부모에 의해 중도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아동

들을 중도입국 자녀라고 하는데,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정의도 법적정의와 현장에서의 

정의가 다르고 입국 유형도, 입국 사유도, 입국 시점 나이도 각기 다르지만 이에 대해 미

처 준비되지 못한 채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본 센터가 위치한 안산시에도 중국(중국동포 또는 한족)을 중심으로 한 이주자녀

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고려인 동포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권역의 동반･중도입국 

이주 자녀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은 미성년자녀로서 가족동반비자로 입국하지만 동포들의 근로비자 유형에 따라 

단기비자로 함께 입국하여 생활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 현장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마치

기 이전에 아이들은 증가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으며, 그 상태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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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 센터에서 운영 중인 ‘레인보우스쿨’의 경우 급격히 증가되는 아이들을 위해 추

가반을 신설하고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고 일부 아이들은 일정

기간 대기해야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과는 달리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이나 인식 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일례로 올해는 전년도 대비 경기도에

서 지원해준 중도입국청소년 적응지원 사업 예산이 60% 가까이 삭감되기도 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주의 주체이지만 자의에 의한 이주보다는 상황

에 떠밀라고 타의에 의해서 이주를 선택해야만 했던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주에 대한 동기부여,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에 대한 절실함과 적극성이 부

족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이 재혼가정이 많은데 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반기고 

품어주어야 할 가정이 오히려 더 불안한 경우들이 많아서 많은 아이들이 한국사회에서 

피해자가 되고 더러는 범법자가 되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들이 이주의 과정은 불안했을지라도 자기이해의 시간을 통해 다시 Re-Start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건강하고도 현명한 선택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환

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 역할을 제시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답해보아야 한다. 

-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 다문화청소년들을 향한 우리 사회가 가진 상(像)은 무엇이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아이들을 정주와 동시에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동시에 글로벌인재

로서 유엔아동권리에 대한 합의이 정신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 아이들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지

지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목과 결과치에 대한 진정성 있

는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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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한국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혹

은 중도입국 청소년들) 이 사회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은 달라진다. 

한국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주민’으로 바라보면 한국어만 가르치면 된다. 

하지만 한국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으로 바라본다면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 

청소년들은 아직 다 자란 게 아니다. 청소년들은 발달과정 속에 있다. 아직 완전히 성

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한국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즉, 이주배경으로 인한 어려

움 이전에 발달과정에서 청소년이기에 겪는 어려움들이 공존하는 것이다. 

본 기관에서 진행 중인 중도입국청소년 예비학교 ‘레인보우 스쿨’을 이용하는 A학생은 

예비학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생님들, 센터 실무자들 모두와 매우 친근하게 지내

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센터를 이용한지 1년이 되어가는 최근에서야 새아버지에게 

심한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이를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음을 알게 되

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를 생각해볼 기회조차 

없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습득과, 새로운 가정, 새로운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

하기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B라는 친구는 한국에 입국한지 3년 만에 본 센터를 찾아왔다. 지난 3년 동안 아빠가 

다른 이복동생을 돌보는 양육자로만 살아와야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라는 시각은 여러면에서 중요하다.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접근,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 장기적인 접근,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어 뿐만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들과 어려움을 공유하

고 부모를 만나며, 불공평한 제도에 대변해주며, 지지적으로 함께 해줄 누군가와 서비스

(시스템)가 필요한 것이다. 

발제자께서 제시한 교육모델의 경우 현장에서 수많은 이주아동과 가족들을 상담하고 

사례관리하는 현장의 경험과 비추어보았을 때 모든 영역에서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특히 학교중심, 학교재학 학생중심이 아니라 학교 밖 아동들과 가족체계에 대한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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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있어서 더욱 반갑다. 결국 아동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의 

관점에서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동반･중도입국 아동들의 경우 초･중등 입학이 가능한 아이

들은 크게 무리 없이 공교육에 편입되고 있다. 이런 경우 레인보우 스쿨이나 예비학교

(학급)의 경우 6개월 정도만 다녀도 크게 무리 없이 적응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다만 발

제자의 지적처럼 고등학교의 경우 매우 큰 장벽으로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주 당사

자인 아이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두려움도 상대적으로 매우 커진다. 인문계는 더욱 그러

하고 그나마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의 문이 다소 열려있지만 이 또한 학교장 재량

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거부하면 그 문은 그대로 닫히고 만다. 

몇몇 대안학교 또는 위탁형 학교의 경우 조건이 의외로 까다롭거나 너무 멀어서 다시 

부모와 떨어져야 하거나 정원이 차서 들어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결국 아

이들은 기술을 배우거나 비숙련공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기술을 익

히는 과정역시 필기시험이 합격해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데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필기

시험 합격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그나마 있는 몇몇 기술과정은 중국어 필기시험이 있는데 이 또한 1년에 한번이라 떨어

지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결국 성년이 되기 전에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재능은 살펴볼 틈도 없이 국적취득 과정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상황

에 몰리고 있다. 

이에 발제자의 대안 제시에 다음의 몇 가지 대안을 첨언하고 한다. 

- 아이들의 체류유형별, 최종학력별, 희망진로유형별, 연령별에 따른 각각 개개인의 상

황에 맞는 진로지도가 가능한 훈련된 전담코디네이터 양성 또는 교육과정 개발 필요.

- 학대, 방임, 갈등,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접근체계 수립 필요

-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와 현장에서의 정에 대한 간극을 명확히 하고 정

책 및 서비스 실천 대상에 대한 개념정의의 합의 필요. 

- 고등학교 취학 가능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연계체계 고민 필

요. 아이들이 가족을 다시 떠나지 않고 함께 살면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되, 인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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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가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다양

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 수립. 

- 성년의 나이가 가까운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국적취득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기간 보

장 체계 마련 필요. 가령,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최소 3~4년 

동안의 가족동반비자로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 등. 

- 재혼가정이 많다보니 아이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는 높은 반면, 준비되어진 것은 없

어서 위험한 아르바이트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건강한 

독립을 위한 가이드제시 필요.

- 이를 위하여 필기시험이 없는 자격증과정에 대한 리스트정리, 검증된 실습지 선정과 

참여기업 및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인센티브 부여, 자격증 과정에 대한 다양한 언어

로 된 가이드 제작. 

- 전문 상담 및 사례관리, 학대 및 위기상황 대처시스템 필요. 

- 한국어 중심에서 예･체능, 사회성 발달, 성교육 프로그램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한 건

강한 성장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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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문

❙이혜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본 발표문은 동반･중도입국 아동들의 교육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현 교육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반･중도입국 아동들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문

제점으로는, 현황파악이 부족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학이 곤란하기 때문에 

초등･중등 간의 교육지원 연계가 필요하며, ‘일반’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알맞은 특성화되고 차별된 교육프로그

램이 추가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정체성 형성 및 심리적 안정을 보강할 

수 있는 교육･상담프로그램 및 이중언어교육 실시, 한국학생과의 예체능교육 통합운영 

등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운영방식으로는 학생의 연령과 특성에 따른 맞춤식 교육 실

시, 학생의 학업성취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제시

되었다. 이러한 교육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반･중도입국 아동 교육지원에 대해, 현황파악단계(법무부, 교육과학기술

부, 시･도교육청, 학교), 정부지원단계(거점/중점학교 지정운영,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설립, 이중언어강사 양성 지원), 학교교육단계(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예체능통합교육시행, 상담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정교육단계

(학부모교육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 각 단계별로 모델을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발표문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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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교육 관련 – 보다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

- 예비학교 1~6개월 교육, 특급학급 편성시간 등: 6개월, 100시간 등으로 상한선을 설

정하지 말고, 학생의 해당 학생의 능력 및 특성에 맞춘 기간 설정이 필요. 

- 학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이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행할 수 있는 방

안 모색이 필요. 예를 들어, 학교교원이 가정방문을 하려면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은 타 기관과 연계하여 협업이 필요. 그러나 타 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다문화교육협의회(가칭)과 같은 협의체를 형

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함.

- 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 등 학교 수업에서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한국어 지식 이외

에도 학습한국어 교육 보강: 한국어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력

(입시)위주의 수업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움. 

- 직업교육과 진학: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해당학생들에게 진로상

담 및 진학을 위한 교육 지원 필요. 

2. 학교 교육 외부 –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정책은 주로 학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탈학교 아동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 외부에서 이뤄져야 할 사회적인 서포트에 

대해서는 학교 중심의 정책은 한계를 가짐.

- 학교 교육과 관련된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의 일반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서비스 내

용에는 한국국적자 여부, 출입국관리법상 등록/미등록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 

- 사례1): 중도입국 아동(초등학생, 방문동거체류자격)의 방과 후 보살핌 가능 한 곳은 

있는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외국국적자이므로 한국어지도대상자가 아니라고 

거절당하고, 글로벌아동센터에서는 외국국적아동은 지원을 못한다고 하고, 지역아동

센터는 받아줄 수는 있지만2), 외국국적자라서 ‘일반아동’ 범주에 들어가므로, 이용료

1) 김민정･정지윤(2014). ‘외국국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역 내 관련 제도 보

완에 관한 제안’, <수원의제21, 이주민인권분과>,《2014년 지속성보고서》(미간행)의 내용을 참조했다. 

2)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안동’ 수가 일정 수 이상이면(운영매뉴얼, 60% 이상 우선보호아동 비율 유지), 평가에 영

향을 받는다면 난감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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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옴. 

- 중도입국 아동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없는 경우 및 다양한 성인 외국인이 동

반한 자녀들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거주. 

- 지역사회, 한국사회에서 이주아동으로서의 권리(교육권, 사회권 등)의 향유가 어려움.

- 이주아동 인권 보장의 규범적 내용은 여러 국제인권규약에서 구체화되어 있으며, 한

국 정부는 규약상의 권리를 모든 이주아동에게 보장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국

제인권규약상의 국가의무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이주아동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의 내

용은 매우 소극적임.3)

3. 모든 이주아동(청소년)가 향유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학교 내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지원체계가 필요

- 국적, 등록/미등록을 불문하고 모든 이주아동(청소년)이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

- 다양한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정기적인 네트워킹과 협업.

- 각 교육청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이주아동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거점센터(컨트롤타워) 역할 담당.

3) 신은주(2013). ‘이주아동의 교육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시설환경”11(1), p.69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세션 4: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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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1.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지 25주년을 맞아 한국의 이주아동구금 문제를 논하

는 것은 아주 적절하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야만적인 제도가 뭘까 생각하면 

저는 이주구금제도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인 이주 아동의 구금

이야 말로 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2년 전인 2012년에 유엔아동권리위

원회도 이주아동구금에 대해 Day of Genenral Discussion에서 한 표현이 생각납니

다. “아동을 그들의 체류 자격 때문에 구금하는 일은 시급하게expeditiously 그리고 

완전히completely 멈추어야 합니다.”

3. 이주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이 아니라 체류자격 때문에 구금되는 경우가 있

냐고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2011년 한국의 유엔아동권

리협약 이행 보고서 심의를 할 때 ‘future detained’라는 제목의 민간 보고서를 제출

한 바 있는데, 그 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주아동구금 통

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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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구금된 이주 아동의 수>

연령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17 4 10

16 5 7

15 1 1

14

13 1 1

1 1

총계 11 20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구금된 이주 아동의 평균 구금 일수>

연령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17 6.5. 21.4

16 11 11.2

15 13 5

14

13 4 3

1 2

총계 8.6 8.5

4. 위 통계에는 나오지 않지만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보호소 방문 조사를 

하면서 청주외국인 보호소에 난민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국 출신의 5살 여자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23일 동안 구금이 되었는데, 그 아동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

면증과 과열에 시달리고 있어 입술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금된 

중국 여자 아이를 만나고 나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이주아동구금 현황에 대

해 알아보게 되었고 2011년 9월에 있었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인 사법심

사와 구금의 상한도 없는 이주구금은 자의적인 구금일 뿐 아니라 이주아동의 경우

에도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다는 예외 없이 구금을 하는 것은 유엔고문방지협약, 유

엔아동권리협약, 유엔자유권규약상이 보호하는 여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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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에도 참여하여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로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5. 그 후에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아동구금 이슈에 대해 아주 포괄적이고 

상세한 권고를 하였는데, 조금 인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난민 아동, 난민 신청 아동 그리고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이 국가의 출

입국관리법에 의해 쉽게 구금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이 부적당한 시설에 

수용되고 구금의 상한이 없이 퇴거명령이 집행될 때까지 구금이 되고, 구금에 대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

한 사법심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제66항). 위원회는 한국이 난민, 난민 

신청 아동,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의 구금을 삼가 할 것을 촉구한다… (제67항) …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유 박탈에 대한 대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하고… (제81항).

6.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는 얼마나 이행이 되었을까요? 위 권

고가 나온 이후에 이주아동구금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보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입니다.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화성과 청

구 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되었던 아동이 총 80명이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에 정보공개를 통해 2012년

과 2013년 이주아동구금에 관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구금된 이주 아동의 구금일 수>

2013년 총 11명의 아동(남자 6명, 여자 5명)이 구금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만 4개월

의 아동(19일 동안 구금)도 있었고, 최대 27일까지 구금된 아동(17세)도 있었습니다. 

나이(만) 성별 구금일수

4개월 남 19

1 여 2

12 여 2

17 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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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만) 성별 구금일수

17 남 11

17 남 6

17 남 1

17 남 25

17 여 16

17 남 27

17 여 6

<2013년 구금된 이주 아동의 구금일 수>

2012년에는 총 15명의 아동(남자 6명, 여자 9명)이 구금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1세 아

동(5일 동안 구금)과 4세 아동(2일 동안 구금)도 있었고, 최대 22일까지 구금된 아

동(17세 여자)도 있었습니다. 

나이(만) 성별 구금일수

1 여 5

4 나 2

5 여 2

7 여 5

16 여 4

16 남 7

16 남 6

16 남 14

17 여 5

17 여 4

17 여 22

17 여 15

17 여 3

17 남 8

17 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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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 통계에는 나오지 않지만, 2012년 7월 4일부터 약 1달 동안 공항의 송환대기실에 

갇혀서 삼시세끼 치킨버거만을 먹으면서 대기실 의자에서 잠을 잤던 소말리아 출

신의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난민신청자자인 아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초 대

한변호사 협회에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을 방문하다가 몽고 아동이 구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이 되었고, 아쿱이라는 미동반 아동이 공항 출국대기실에 

(성인들과 같이)구금이 되었으며, 2014년 초 대한변호사협회의 방문 조사를 통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생후 26개월도 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아동이 6일 

동안 구금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는 생후 10개

월 된 베트남 출신의 아동이 2개월 동안 구금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 2개월 동안 구금되었다면 그리 긴것도 아니지 않나요라고 반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구금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지만,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동들에게는 그들의 정신건

강과 성장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2011년 

청주 보호소에서 만난 5살 짜리 여자 아이도 23일을 어머니와 갇혀 있으면서 많은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Mares, S. & Jureidini, J. (2004). Psychiatric assess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in immigration detention: Clinical, administrative and 

ethical issue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28(6), 520-6; 

Lorek, A. et al. (2009). The mental and physical difficulties of children held within 

a British immigration detention centre: A pilot study. Child Abuse and Neglect, 

33(9), 573-85).

9. 혼자 구금된 아동 뿐 아니라 부모와 같이 구금된 경우에도 마찮가지입니다. 아동들

은 어른 보다 예민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구금시설 안에서 겪는 공포와 

불확실함과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쉽게 아동에게 전

가 됩니다. 또한 구금 시설에서의 엄격하게 짜여진 매일의 일과는 아동이 나름대로 

먹고, 자고, 쉬는 리듬을 방해 합니다. 장기간 구금될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크

지만, 아동들은 짧은 구금 기간에도 우울증, 식욕부진, 불안증세, 불면증과 악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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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달리고, 심한 경우 PTSD나 자살 충동, 정신이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난민의 

경우에는 출신국에서 이미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구하려고 찾아

온 나라에서 또 다른 박해에 해당하는 구금을 당하게 되면 그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10.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구금하거나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혼자 또는 부모와 함

께 구금하는 것을 유엔아동권리협약 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을 비롯한 여러 인권규

약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아동구금시에 위반의 문제 제기가 되는 관

련 국제인권규범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무엇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

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주구금 분야에서는 어른의 기준으로 아동을 구금을 하거

나, 이주아동을 아동이 아닌 주로 이주자의 관점에서 보거나, 아동 개인의 취약성

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부모나 아동 자신의 체류자격만을 가지고 구금하는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모

를 아동과 분리시켜 부모만 구금하거나, 부모와 함께 아동을 구금하는 것 역시 아

동의 최선 이익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6호의 제61항에서도 “동 협약 제37조 및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은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구금되어서

는 안 된다. 구금은 단순히 아동이 동반되지 않았거나 분리되었다는 이유 혹은 그

들이 이민 또는 거주지위, 혹은 그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

고 하고 있습니다. 

12.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자유권 규약 제3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금과 관련해서 세계인권 선언 제9조와 자유권 규약 제9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7조 (b)는 자의적 구금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적 구금이 의미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에 개정된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5호을 보면 자세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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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데, 이것을 이주구금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자의적인 구금이란 불법구금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부적절, 부정의, 예측가능성 결여, 적법절차 부재, 합리성 결여, 

필요성 부존재, 비례성 위반과 같은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제12항), 이주구금이 정

당화되기 위해서는 합리성, 필요성,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금이 장기화 되면 

구금이 자의적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주구금의 경우 구금보다 

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보증금 제출, 정기적인 보고 등)으로 동일한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구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

와 사법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제18항). 

14.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b) 후단에는 아동에 대한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

으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아동권

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6호 제61항에서는 “구금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 

구금은 구금이 관련국의 법률에 부합할 것과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사용될 것을 요구하는 동 협약 제37조 (b)에 일치하도록 행해져야 한다…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은 구금으로부터 즉시 석방되거나 및 다른 형태의 적

절한 거주시설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4. 처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아

동의 교육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아동이 구금되는 동안에는 그 아동에 

맞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6호 제63항은 구금

된 아동의 처우와 관련해서 “예외적인 구금의 경우, 구금의 조건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며 동 협약 제37조 (a) 및 (c), 그리고 기타 국제 의무

를 완전히 준수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닌 

이상… 아동에게 적합한 주거 처소로 특별한 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실제로 

그러한 프로그램의 근원적인 접근방식은 “양육”이어야지 “구금”이어서는 안 된

다… 아동은 또한 모든 기초적 필수품뿐만 아니라 필요한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만 한다. 구금기간동안 아동은 석방

후에 그들의 교육이 지속되도록 촉진하기 위해 이상적으로는 구금시설 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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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지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동은 또한 동 협약 제31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오락활동과 놀이의 권리를 보유한다. 동 협약 제37조 (d)에 제시된 권

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유를 박탈당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법

적 대리인의 배정을 포함한 즉각적이고 무료의 법적 및 기타 적절한 조력에의 접

근을 제공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6. 구금과 관련해서 아동을 범주화 하면, 부모를 동반한 아동과 부모를 동반하지 않

은(또는 부모와 동반 하지는 않았지만 친척 등과 동반하는 소위 분리된) 아동이 

있고, 여기에는 다시 일반 이주 아동과 난민신청자인 아동이 있습니다. 부모 동반 

여부에 따라 그리고 난민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과 관련한 난민신청자의 구금은 공

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입국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소말리아 아

동의 경우에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난민신청자인 아동으로 공항에서 구금된 경

우이고, 2011년 중국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를 동반한 난민신청자의 아동으로 입국 

후에 외국인 구금시설에서 구금된 경우입니다. 2014년 베트남 아동은 부모를 동

반한 일반 이주아동이고, 앞의 통계에서 구금된 16세 내지 17세의 아동들은 부모

를 동반하지 않은 일반 이주아동이 많을 것입니다. 

17. 따라서 난민 아동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이주자 일반의 구금과 관련된 규정 이

외에도 난민협약상 구금에 관한 규정(제31조)이 적용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제6호 제62항)과 유엔난민기구의 지침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18. 그렇다면 이주아동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냥 구금하지 않고 풀어주면 되나요? 이

주 아동을 구금하는 것도 국제인권규범위반이지만, 이주아동을 구금 하지는 않지

만 그냥 방치하는 것도 국제인권규범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권 규

약 뿐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적절한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이 때 논의 되는 것이 구금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구금의 대안

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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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대안적 구금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외국인 구금 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아동을 이동시켜 놓고 그곳에서 다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대안적 구금이지 구금 대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구금 대안

을 시설의 측면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개방적인 내지 지역사회와 연계된 시설 

자체를 구금 대안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금 대안은 이주아동이 한국에

서 정상적으로 체류를 하거나 혹은 돌아갈 때까지 이주아동이 이동의 자유를 누리

면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정책과 관행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금 대안이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민

간에서 이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

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주아동의 구금대안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구금 대안이 법과 정책과 관행의 총

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하고 있는 구금과 관련된 이

주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는 국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19. 구금 대안이 위와 같은 의미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법과 정책 그리고 관행에 있어서 이주아동구금

이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것도 최후의 수단

으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 뿐 아니라 정

책과 관행으로도 이렇게 되어야 하므로 법이 바뀌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기적이

고 심층적인 교육 등을 통해 법집행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신체적인 구금 자체가 원래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에는 당연하게도 이주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너무 나도 당연한 그러나 애석

하게도 간과되는 사실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20. 두 번째로는 케이스워커라고 하는 사회복지전문가와 후견인의 문제입니다. 부모

를 동반하지 않은 이주/난민 아동의 경우 신청이든 소송이든 스스로 법적인 행위

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난민신청과 난민소송을 하든 

구금의 불법성을 다투기 위해 신청이나 소송을 하든 후견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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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에게 국가에서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 부모를 동반한 아동이든 그렇지 않은 아동이든, 아동의 다양한 필요에 주목해

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포괄적이고, 인권적인 관점에서 코디네이팅을 하는 

케이스워커를 국가에서 이주아동 마다 선임해야 합니다. 

21. 세 번째는 구금대안과 관련된 여러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

는 절차,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에 관한 절차, 난민인

정과 관련된 절차,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절차, 난민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취약성을 보이는 아동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절차, 사회복지 서

비스 제공과 관련된 절차, 지역사회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절차 그리고 이러한 절

차들을 밟는데 있어서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

(Best Interest of child Determination: BID)하는 절차,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이루어 졌는지 심사하는 절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2.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도록 할 때 중요한 것 역시 아동의 최선 이익 원칙입니다. 특히 아동의 나

이와 성별과 문화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동의 성장과 안녕 위해 최소

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의식주는 물론이고 

의료나 교육과 법률서비스도 포함이 됩니다. 

23. 그런데 구금 대안과 관련해 한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주구금 일반에 대해서 보

자면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주구금은 필요성 심사도 없고, 구금의 상한도 없어서 비

례적이지 않고, 최소침해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유일한 구금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보호일시해제이는 높은 보증금과 출입국공무원의 폭넓은 재량으로 대

안이 전혀 못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사법심사도 없어서 이주아동구금을 포

함한 이주구금 일반은 앞에서 말한 국제인권규범이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 금지 원

칙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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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주아동 내지 난민 아동에 대한 구금과 관련해서는 법이 아니고 행정규칙인 외국

인보호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외국인보호소) 소장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

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

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비구금 원칙이 아니라 아동이 체류자격

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25. 또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4항에서는 “소장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1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 그 어린이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

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5항과 제6항은 “소장

은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

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을 2주일

에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 결과 방배정, 교육, 운동, 급식 등에 있어서 특

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

고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조치가 구금이 이주아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

쇄시켜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도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26. 이렇게 아주아동구금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의 법과 정책과 관행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앞에서 구금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머지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후견인과 케이스워커 선임도 없을 뿐 아니라(앞에서 2012년에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소말리아 출신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서울시에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한 적이 있음), 모든 절차는 민간의 도움으로 아

동 스스로 밟아야 하며,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서비스도 없습니다. 

27. 그런데 이런 구금대안을 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나요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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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나라(헝가리, 체코, 아일랜드,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서 

이주아동과 관련해서 구금대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

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벨기에는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구금이 금지되어 

있었고 나이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6일 동안만 구금할 수 있고, 보통은 observation 

and orientation centre에서 지내게 됩니다. 2009년부터 아동을 동반한 미등록 이주

자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파견한 케이스워커가 있는 개방시설에 지낼 수 있도록 구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워커의 역할은 가족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

킬 뿐 아니라 벨기에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난민신청자 등의 리셉션에 관한 법 제41조에서는 미동반 난민 아동

이 공항만에서 발견될 경우 구금 대안인 specific observation and orientation centre

로 가게 됩니다. 

28. 또 체코와, 헝가리,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구금은 금지되어 있고, 독일에서는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구금이 금지되

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또는 스웨덴의 경우 아동에 대한 구금 금지가 법에 규정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구금 보다는 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구금을 할 

수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 12세 미만은 구금을 할 수 없고, 12~16세의 아동들은 

청소년 custodial institution으로 가게 됩니다. 사이프러스는 아동에 대한 구금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9. 그런데 이러한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대안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

다. 국제적인 일종의 경향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2년 일반토론의 날 권고를 통해 이주아동

구금 금지와 구금 대안에 관해서 구체화 했고, 이주아동구금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인권의 측면에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여러 건의 판결이 나왔고, 미주인권법원

(IACtHR)도 2014년 이와 관련된 권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유

럽평의회의원회의에서도 2014년 10월 3일 관련 결의를 채택해서 회원국들의 변화

를 권고하고 있는데 벨기에, 덴마크, 헝가리, 이탈리아, 아일랜드, 프랑스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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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그러한 권고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30.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주아동 구금과 관련해서는 아동이 가족결합원칙상 구금되

어 있는 부모와 함께 구금될 수 있도록 외국인 구금시설에 가족방을 만드는 단계

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국에서 이주아동구금과 관련된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적인 

흐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구금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Alternative to detention)의 모색과 적용 토론문

이하룡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장)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 세션 4: 토론





137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

❙이하룡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장)

발표자는 아동 구금에 대한 문제점을 잘 적시해 주었고, 특히 대안까지 제시하여 대부

분 의견에 찬성한다.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1. 외국인 보호소의 이주아동 구금

부모를 구금할 때, 특히 엄마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될 때 유아를 동반 보호하는 문제

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경우 구

금 대안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아동의 취약성이 고려된 대안적인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금이 ‘최초의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토론자는 그 대안을 모색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우선 0~3세 정도로 

엄마가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엄마와 동반하여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

는 이주 여성을 구금할 때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를 데려올 수 있도록 허가하

고 필요한 설비와 물품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유아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엄마와 생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구금 여성이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을 때, 구금 시설에 감염에 감염병이 유

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유아의 대동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거주 장소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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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금기간과 복지

외국인 구금제도에 상한이 없는 현 출입국관리법 하에서 아동 역시 무기한 구금이 가

능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구금은 ‘최소기간’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

용되어야 한다.

이주 구금의 자의적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강제퇴거명

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이다. <개정 

2014.3.18.> 

영국의 이민규칙은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아동은 최대 10일 동안 구금할 수 있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금이 가능하며 하루를 넘

길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금된 외국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구금시

설의 의료진들은 보호외국인의 눈에 나타나는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초빙하여 치료받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주민의 아동

아동을 동반한 이주민이 형사범이 아니고 체류기간 도과, 체류자격 위반 활동 등 출입

국관리법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차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시설에 머물도록 인도

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금 시설에 있는 아동이 어른과 분리되어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한 후에는 그 아동들이 

생활하는 장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장소는 안전해야 하며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a 

safe, child-sensitive environment)이어야 한다. 또한 그들의 가족과 정기적인 연락을 유

지하게 하며 음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거시설은 정부가 설

립하든가 지자체 또는 NGO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발표자가 적절하게 적시하였듯이 이들의 주거시설은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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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산 상 인력 상 정부가 직접 관할할 수 없다면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후견인에게 아동을 맡기는 방법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

도로 우리 정부도 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4. 공항의 송환대기실

공항의 송환대기실은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비행기를 갈아타려는 외국인이 머물도록 

조치하는 장소다. 송환대기실에 부모 없는 어린 아이만 한 달씩 머물게 하는 일은 여간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입국을 시킬 수 없는 사안이 있

거나 갈아탈 비행기가 없는 경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즉시 퇴거할 수 없는 대상자는 항공편, 항공권 마련 등 본국 또는 출발지로 되돌아 갈 

수 있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가정집 또는 시설에 머물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난민 아동의 구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의 제 3조, 37조 그리고 제 22조는 구금을 ‘최소기간’ 동

안 ‘최후의 조치’로 이행할 것과 난민 지위를 원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

로 고려하고 적합한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1)

정부는 난민신청자와 그 아동들이 난민신청 후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3개월 정도 난민

시설(인천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머물도록 조치하고 있다. 난민시설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주환경이 훌륭하

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아동들이 지내기 적합한 시설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정부는 난민신청자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들

을 강구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국가가 비호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상태에 있는 

가정에 충분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자국의 아동

1) 또한 UNHCR 지침서는 ‘난민을 신청하기 원하는 미성년자는 억류되지 말아야 하며, 억류에서 풀려나 적당한 

숙박 시설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

고 입증되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적당한 거처 마련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명 구금자에 관한 적합한 기준과 표준에 대한 UNHCR 개정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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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동일한 교육 접근 기회 제공을 보장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6. 마치는 말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적절하게 권고하였듯이, 한국 정부는 비호신청자의 아동과 동반

자가 없는 아동들을 구금하지 않아야 한다. 수많은 난민신청자들이 몰려들어 그들을 수

용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외국인 아동을 구금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 정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벨기에, 필리핀, 아르헨티나, 스웨덴,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도입한 커뮤니티 모델의 구

금 대안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송환이 되는 경우, 한국은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시설에 수용하고, 시의 적절

한 정기적 사법심사와 명백한 시간제한 하에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상항의 이행을 촉구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익법센터를 위시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조치를 예의 주

시해야 한다.

외국인 아동을 구금하는 조치를 취할 때 인도적인 고려를 최우선 시 해야 한다는 발표

자의 의견에도 적극 공감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오늘 이 세미나를 공동 주관하는 국가인

권위원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모든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절차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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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대안의 모색과 적용에 대한 김종철 변호사님

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발제자이신 김종철 변호사님을 처음 뵈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2011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3, 4차 심의를 위해 방문한 제네바

였습니다. 당시 김종철 변호사님의 노력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권리 이행 중 

일종의 숨은 이슈였던 이주아동, 난민, 아동구금이 논의되었고, 노력의 결과로 관련된 내

용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3, 4차 권고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의 본 세션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되며, 함

께 본 세션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발제자께서는 난

민, 이주민을 위한 법조인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주셨다면, 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

심으로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첨언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미등록 이주 아동이 단지 부모의 체류자격 만으로도 구금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발제문에 제시된 통계수치는 이러한 조항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중 가장 먼저 언급

되어야 할 것은 제2조 비차별의 원칙일 것입니다. 특히 제2조 2항에서는 당사국은 아동

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신분에 따라 기본적 의료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

한다는 것도 명백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구금을 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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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매우 심각한 아동인권침해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발제문에 언급되었듯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는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

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제문에 제시된 구금일수가 최단기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생후 10개월 된 아동이 2개월 동안 구금된 것은 정말 구금이 최후의 수단이며, 

최단 기간 동안인 것일까요? 

다음으로는 과연 이러한 결정이 아동의 입장을 고려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아동과 관련된 사안은 아동 최상

의 이익(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

동최상의 이익은 공공, 민간, 행정, 입법, 사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활동 중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구금, 체류, 망명, 송환 등의 모든 사안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발제자께서는 아동에 대한 구금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여러 나라

의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인권의 측

면에서 아동에 대한 구금의 대안은 어떤 것일까요? 

유엔난민기구는 아동최상의 이익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UNHCR Guidelines on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동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서 아동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Best Interests Determination, BID)과 아동최상의 이

익을 고려한 평가(Best Interests Assessment, BIA)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른 구체적 내용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2)

 1) UNHCR(2008). UNHCR Guidelines on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2) UNHCR(2011). Field Handbook for the Implementation of UNHCR BID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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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위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는 체계적인 참여적 평가

를 통한 아동과의 협의, 연령 적합성과 성 인지(gender sensitive), 성별과 연령에 의한 

자료 수집, 자원배분에 있어 아동최상의 이익을 우선적 고려, 가이드라인, 정책, 국가운

영계획, 프로젝트의 계약 및 운영절차에 있어 아동에 대한 구체적 특성을 고려 등의 조

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적절한 참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의사

결정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BID를 위해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평가(BIA)가 전제되어야 하며, 위

험상황에 처한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평가(아동학대, 노동착취 등)나 대안돌봄 배치 이전, 

가족 추적(family tracing)이나 가족 재결합 이전에 BIA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 뿐 아니라 ENOC(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이주아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은 단지 불법입국으로 인하여 구금될 수 없다.

∙아동의 이민, 망명 등의 절차 및 결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아동이 특별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규칙, 관리시스템, 아동

친화적인 태도와 아동친화적 방식으로 아동을 인터뷰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평가는 체계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심각하게 의심스러운 경우 실시되어

야 한다. 연령평가는 가능한 빠르게 실시되는 것이 좋다. 

∙아동의 개인정보 및 배경을 조사하기 위한 인터뷰는 국제아동인권규범을 존중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직원에 의해,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가능한 외상에 대한 

경험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아동의 모국어, 혹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권리와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에 의해, 대리인(보호자)를 동반한 가운데 설명되

3) ENOC(2006). ENOC Statement on State Obligations for the Treatment of Unaccompanied Children. 

Approved in the Annual Meeting in Athens on 26-28 Septem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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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아동의 견해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의 문화, 성별 등을 고려하여 무료로 통역과 법률조력인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행정적 결정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

협약과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항소할 수 있다.

∙아동이 도착하면 즉시 준비된 보호자를 임명해야 하며, 보호자는 아동인권, 복지 등

의 필요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은 자발적 송환인 경우를 제외하고 추방해서는 안된다.

∙안전한 송환과 가족상봉과 재결합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적절하다면 국제협력을 통

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족을 찾고 아동의 사회적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

∙아동이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특별한 장기체류허가가 제공되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과 복지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은 당사국 관할권 내의 다른 아동들과 동등하게 교육, 보건, 직업훈련 등이 제

공되어야 한다.

∙이들 아동과 관련된 직원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두려움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징후를 발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 하여 이주아동의 구금에 대한 대안을 구체

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

로 법률 및 정책을 통한 규제와 감독, 기준설정 등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이러한 구금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와 법률, 보건, 교육 등의 서비스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

결되는 통합서비스와 관련된 종사자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아동인권옹호와 인식증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아동에 대한 징벌적 구금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동을 위한 보다 나은 구금시설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준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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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1)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

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

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

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 간의 친선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

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

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

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

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

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

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

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

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

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 출처: �국제인권조약집�(정인섭 서울대 교수 편역, 경인문화사, 2008) 자료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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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

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

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

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

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적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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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

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

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

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

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

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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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

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

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

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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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

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

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

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

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

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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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

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

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

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

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

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

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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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

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

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

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

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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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 11. 20/발효일 1990. 9. 2/당사국 수 193/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 단, 제43조제2항 개정(채택일 1995.12.12/발효일 2002.11.18)1)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

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

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

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

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

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

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

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

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1) 유보 :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심의한 후, 이 협약의 제9조제3항, 제21조 가항 및 제40조제2항 나호(5)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한다.

유보철회 : 상기 유보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동 협약 제9조제3항을 2008년 10월 16일 유보철회 하였음(조약 

제1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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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약 (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

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

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

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

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

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

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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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

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

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

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

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

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

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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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

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

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

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

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

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

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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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 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

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

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

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

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

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

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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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

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

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

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

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

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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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

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

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

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

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

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

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 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

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

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

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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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

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

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

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

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

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 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

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

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

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 하고 신빙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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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

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

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

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

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

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

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

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

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

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

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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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재원

의 범위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

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

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

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

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

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

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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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

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

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

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

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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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

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

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

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

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

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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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

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

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

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

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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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

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

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

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

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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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아동의 체

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

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

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

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

리를 가지며,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이 당

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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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

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

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

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

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 및 배려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

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 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

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

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

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

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

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

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

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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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

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 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

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

과 신문을 확보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

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

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

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

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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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2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

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

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 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

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

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

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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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

의 명단은 최초선거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

을 조건으로 자국민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

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

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

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

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하여 제출하

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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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

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

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

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

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

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

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

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174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제3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

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

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

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 이내에 당사

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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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

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

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

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

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

아 이 협약에서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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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2361호 일부개정 2014. 01.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

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

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

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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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

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

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

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

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

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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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

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

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

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

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

육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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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

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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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

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

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

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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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

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

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

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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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

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

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

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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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

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

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

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

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시행

일 2014.9.29]]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시켜 보호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

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

지전담기관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

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

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

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8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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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

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

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

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9.29]]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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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

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

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

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

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

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시설의 장 및 학

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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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

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

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

우 ｢민법｣ 제932조 및 제93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후견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

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

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

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

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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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

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

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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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

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

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

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

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



217붙임자료

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

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

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

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

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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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

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

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

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

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시행

일 2014.9.29]]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

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

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

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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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

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12.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

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

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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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②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

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

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

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

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

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

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8호･제18호･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에 따른 아동관

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13호･제14호･

제15호･제16호･제20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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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

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

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

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

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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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시행일 

2013.1.23]]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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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

[본조제목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

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

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①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

정･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

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

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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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

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2.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3. 아동의 영양개선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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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

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

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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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

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227붙임자료

제5장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제1절 아동복지전담기관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

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

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

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

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

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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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6의2.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

위탁지원센터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

사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

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229붙임자료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

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제2절 아동복지시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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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

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

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

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

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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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

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

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

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



232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

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

기관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

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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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

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처분 등

제57조(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

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

여야 한다.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

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234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제60조(비용 징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

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

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63조(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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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65조(비밀 유지의 의무)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

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

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

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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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전담기관이나 아

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제

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9.29]]

2.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9.29]]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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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

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

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

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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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9.29]]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시행일 2014.9.29]]

부칙 [2000. 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보

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보

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

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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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

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

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

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항,⑥항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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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 이하생략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

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

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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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7.13 제7591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80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의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청구사유에 대하여도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

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

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3>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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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

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2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지

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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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8조의2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

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영양개선”을 “영양관리”로 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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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

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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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6조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보

육교직원”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1.8.4 제110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

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

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4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아동복지시설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52조제1항제1호

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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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 죄

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⑥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를 “｢아동복지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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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7조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30조 중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4

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제3항 및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⑫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⑬ 법률 제10850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을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3항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10조제3

항제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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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0.22 제115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이 법 시행 당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아동보호구역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2012.12.18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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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3>까지 생략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8 제123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

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

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를 “｢아동복지법｣ 제17

조제2호의 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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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2341호 신규제정 2014. 01.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

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60조

(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

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

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

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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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

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

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

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

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

(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

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

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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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

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

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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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

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

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

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

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

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

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

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

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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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

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

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

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

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

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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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

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

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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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

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

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

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

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

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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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

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

만,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

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

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

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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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

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

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

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

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

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

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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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준용)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

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

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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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

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

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

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

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

의 보조인(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

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

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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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

게 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

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

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

정대리인이나 보조인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

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해당 피해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변호사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변호사 또는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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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담기관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 소유 재산의 보

존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 제949조를 준용한다.

⑥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선임, 사임 및 변경의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아동

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

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

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

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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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

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

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30조(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

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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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

서는 48시간 이내에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

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송치서)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송)

① 아동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

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아동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

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제1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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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

된다.

1.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2.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제41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때

③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2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

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

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

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

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

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66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

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

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

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

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

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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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

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제39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① 법원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에

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보호처분

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

여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

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

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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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

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

사에게 송치

2. 제29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

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

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43조(비용의 부담)

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 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 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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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제45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19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6조의 보호

처분, 제40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1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

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

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

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

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

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임시조치･보호처분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50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

호사건”으로 본다.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

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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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

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

관,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

제48조(보조인)

①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

임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가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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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아동･아동학대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

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

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

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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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47조제1항에 따

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결

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

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판사가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임시보호명

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

용한다.

④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

해아동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

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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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

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

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4조(병합심리)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55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준용)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 부터 제36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

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

죄”로, “보호처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

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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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 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58조(위임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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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

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

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

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

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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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

과･징수한다.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2014.1.28 제12341호]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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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주 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

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관련 지침 등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배경

정부는 2008. 2. 2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

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생략…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

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

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기존의 ｢초･중등교

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생략…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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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다.

이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어 초등학교에 취학

하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위한 것으로서, 이들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

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도록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할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6조, 제3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제8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1, 제28조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1, ｢시민적･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

약｣ 제30조

Ⅲ. 판 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08. 8. 현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

는 총 이주아동은 69,987명이며, 이중 미등록 이주아동은 8,259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

편 2009. 7.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계획｣에 따르면 2008년 

현재 1,402명의 이주노동자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들 중 초등학교 재학생은 981명이었고 중학생은 314명, 고등학생은 107명의 순이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 중 미등록 이주아동은 2005년도의 경우 

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재학 중인 이주아동의 약 10%정도가 미등록 이주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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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이 8,259명(2008년)인 것을 고려하면 미

등록 이주아동의 취학률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

률이 낮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정은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

움,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고 취학에 필요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8. 2. 2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어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위해, 이들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

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할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

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에 입각한 

것으로서 국가가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교육

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 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소한 초등학교 6

년, 중학교 3년의 과정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1. 11. 20.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다. 따라서 동 협약

에서 규정한 내용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우리 정

부는 위 협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동 협약 제2조는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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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8조는 “당

사국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

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위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존

중해야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할지라도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리나라 의무교육 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최소한 중

학교 과정까지는 어떤 사유로도 취학을 원하는 아동이 취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

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

로 결정한다.

   2009. 12. 3.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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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가.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시스템

을 강화할 것,

나. 전･입학과정 및 학교생활에서 이주아동과 학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국어 정보 제공시스템을 강화할 것,

다. 학교장이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거나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라. 장기결석 요인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마.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바. 이주아동의 나이, 학습능력, 본국학제 등을 고려한 적정한 학년배정 기준을 마

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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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 장관에게

가.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거 시 아동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령

에 별도로 규정하고, 이주아동의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일정 기간 동안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이주민의 권리보호나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교육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공

무원, 교육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공무원통보의

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 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배경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자신과 그 부모의 

인종, 피부색, 언어, 사회적 출신, 신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협약은 모든 가입국이 아동권리협

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사회 이주아동은 체류자격의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교육받을 기회

와 교육현장에서 차별과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이주아동의 상당

수가 경제적 형편, 한국어를 포함한 학습능력 부족, 학교 측의 전･입학 거부, 체류 자격

의 불안정성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해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리고 이주아동은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발음, 피부색,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다양

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으며, 수업료 부담, 따라가기 어려운 학습진도, 불법체

류 외국인 단속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개

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0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를 시행하였고, 조사결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기초하여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련부처의 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였다.



283붙임자료

Ⅱ. 판단기준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3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9조, 제28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제13차, 제1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4 등을 참고하였다.(별지 

참조)

Ⅲ. 판단

1. 공공시스템에 의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것

이주아동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그들의 공교육 기관에의 입학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

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에 접하기 이전에 아주아동의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한 공공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이주아동의 상

당수는 그들의 부모에 의하여 공교육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의 한국어 교실･유치원･대안

교육기관 등에 보내지기도 하고, 공교육에 입학하더라도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교과과정

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주아동에게 한국어 구사능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주아동

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전문성, 체계성, 장기성, 안정성 등에서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학교에서의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각 급 학교의 역량에 따라 이

루어지고 있고, 학교 밖에서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부재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교사의 양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 공교육에 접하기 이전 아주

아동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시스템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이주아동은 개인과 민

간단체에 의한 한국어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거점학교를 확보하고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강사를 배치하는 등으로 이주아동에게 교과과정과 별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교재, 교수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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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학절차와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시스템을 강화할 것

이주아동의 전･입학 절차에 대한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권을 보

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주아동의 부모 중에는 모국어 안내와 통역서비

스 제공이 부족하여 자녀의 입학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적지 않은 비용을 지

출하면서 업무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한 이주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 

학교공부 보충지도, 경제적 지원, 생활상담, 비상시 후견인 역할 등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제공되는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다국어로 제작된 학교생활 안내책자 등은 제공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모국어 안내와 통역서비스, 그리고 가정통신문 등의 번역서비

스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개별 교육청에서 지역의 이주민 관련 단체들

이나 통번역기관들과 협력하여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일부 지원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이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제도와 관련된 모국어서비스의 내용과 전

달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번역과 통역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각 지역 교육청과 민간단체 및 통번역기관과의 상시적 연계에 기반

을 둔 통･번역서비스 안정화, 2-3월과 8-9월 등 입학 및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주

아동 입학 및 학교생활 관련 상담인력 배치 지원프로그램 운영, 가정통신문 번역 프로그

램의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이주아동의 학부모가 모국어로 된 안내문을 전달받을 수 있

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3. 학교의 이주아동 전･입학 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이주아동이 전･입학을 하고자 할 때 일선 학교가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제반시설이

나 프로그램의 미비, 미등록 지위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이

들의 전･입학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다. 이처럼 이주아동의 전･입학에 대한 일선 학교의 소극적 또는 부정적 행위는 이주아

동의 교육권 보장을 제한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2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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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이주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고자 할 때 본인이 희망할 경

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신 임대차계약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0년 12월 이주노동자 

자녀 등이 기본적인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취학 절차시 초등학

교 입학 등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이주아동이 공교육을 받고자 할 때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

인만으로도 입학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

전히 학교규정, 상부의 요청 등을 이유로 이주아동이 전･입학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비자

를 확인하고 있고, 심한 경우 학교사정을 이유로 그들의 전･입학을 거부하는 관행이 여

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

한다는 차원에서, 이주아동이 전학 또는 입학을 하고자 할 때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과 

기자재 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의 전･입학을 거부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비자 등을 확

인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관련 법적 조항 정비 또는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이주아동의 상당수는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을 지속하지 못

하고 공교육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따라가기 

어려운 학교교육 수준, 비자 없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 학교문화의 차이, 낮은 학년배정, 

한국학생들의 무시, 수업료 부담,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불투명한 미래, 경제적 이유

로 인한 취업, 학교를 이탈한 모국친구와 어울리고 싶은 마음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이주아동의 장기결석 원인과 그로 인한 공교육 이탈의 원인을 대체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주아동의 공교육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아직 충분히 마련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평소 생활지도, 멘토링, 상담 등을 병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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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주아동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장기결석

을 하는 이주아동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기결석 요인에 대한 검토

에 기초하여 이주아동이 학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이주아동의 학

교생활에 대한 상담 강화, 학교생활을 위한 비용부담 최소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5.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 조치를 강화할 것 

적지 않은 이주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한국학생들로부터 무시와 소외･발

음 놀림･피부색 놀림･모국 비하 등의 차별을 당하고, 협박･소지품 강탈･구타 등의 침해

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이주아동은 ‘너희 나라에는 이런 것 

없지‘ 등의 모국 비하, 다른 아이들에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행

위로 인한 무시와 소외, ‘너희 나라로 돌아가’, ‘(불법체류 등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

을 당하기도 하고, 일부는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긴’ 경험과 ‘손이나 주먹으로 맞거나 발

로 걷어차인’ 직접적인 폭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이주아동이 차별받는 직접적인 배경과 이유가 피부색과 언어의 차이에서 기

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교육에서 올바른 다문화 교육을 위한 지향점과 내용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다문화 교육은 타국의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고 수용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내용 보다는 얼마나 많은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의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

부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주아동을 비롯한 우리사회 소수자를 존

중하는 인권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의 지향점과 방향을 정립하고, 이주아동

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하여 지도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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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주아동의 적정한 학년배정을 위한 기준 및 원칙을 마련할 것 

한국어가 미숙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한 이주아동들은 학습수행능력을 고려하는 학

교 측에 의해서 대부분 자기 나이보다 낮은 학년에 배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주아동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학년 배정 관행이 이주아동의 학교 부적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낮은 학년으로 배정된 이주아동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주아동의 상당수도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학년 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한국어가 되지 않는 아동을 어느 학년에 넣어야 할지에 대해 판

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각 급 학교의 학

력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대부분의 초등･중등･고등

학교는 이주아동의 학년배정 시 이주아동의 한국어 실력과 학습능력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고, 이주아동의 나이와 본국학제를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나이와 학년의 차이를 가능한 최소화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주아동

의 나이, 학습능력, 본국학제 등을 고려한 적정한 학년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가 있다.

7. 이주아동과 그 부모의 단속 및 강제퇴거 제도를 개선할 것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부모와 이주아동 모두 비자가 없는 경우 뿐 아니라 아

동은 비자가 있지만 부모의 비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을 크게 위축시키

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교육권 보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주아

동의 부모들 중에는 외국인 단속이 있는 경우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외출을 금

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 등 보호자의 결정에 의해 한

국으로 이주해왔거나 이주한 부모들에 의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기본적인 생계보

장, 학업, 의료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의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강제퇴거 과정에서 부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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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이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이주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아동의 교육과정이 중단되

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

법｣은 성인과 아동에 대한 동일한 법적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별도의 처우규정이나 단속된 미등록 외국인에게 보호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면접을 포함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아동 특성을 고

려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강제

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인도주의에 비추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체류허가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

로 특별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아동의 부모에 대하여는 입국경위, 불법체

류 기간, 체류실태, 타 법령위반 여부 및 그 중대성, 아동 양육･보호의 정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특별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거 시 아동 처우에 대한 부분을 ｢

출입국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추가하고, 미등록 외국인이 단속되어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되었더라도 그 자녀가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

원에서 해당학기 또는 해당학년 수업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예하

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8. 공무원통보의무제도를 개선할 것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할 때에 강제퇴거대상자이거나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하

는 공무원통보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법질서 준수의식 확립, 정부의 불법에 대한 무관용 의지 표명,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제 방지 등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 통보의무 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주인권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합법적 체류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는 

외국인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공무원통보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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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해서 공적 시스템 내에서 인권침해구제나 인권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

적하면서 공무원통보의무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해서, 공무원통보의무제도는 합법적 체류자격을 지니지 

못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자신의 체류자격 미비 사실과 소재지 등이 노출

되는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아동의 취학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제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2010. 9. 3. 이러한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전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통보

의무 조항 자체로 이주아동의 공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주아동의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유보 또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이주민의 권리구제나 인권침해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한다

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0. 12. 30.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장 향 숙

위   원   김 영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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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판 단 기 준

1. 헌법

가.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

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나.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진다.

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

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가.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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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

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

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라.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

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

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권리협약

가.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

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

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

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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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

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

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

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

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

야 한다.

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

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

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

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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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

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

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

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

진시켜야 한다.

6.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2003)

위원회는 “협약 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모든 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적 차별, 특히 한부모가정 아

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과 싸우기 위해, 특히 

대중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서비스에 대한 동

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국내법, 특히 교육과 사회보장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고 하였음.

7. 제13, 1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2007)

위원회는 “고용, 결혼, 주거, 교육 및 인간관계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주 노

동자, 다민족간 출생 자녀 등의 외국인에 대하여 만연한 차별이 지속되는 데 대하여 여

전히 우려한다”고 하면서 “이 협약의 제 2조와 제 5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와 

다민족간 출생자녀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며, 다

른 민족 혹은 국적자가 이 조약의 제 5조에 명시된 권리를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이 협약 제 2조와 제 5조에 따라 법률 제정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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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고한다”고 하였음. 

8.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4: 아동권리협약의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2003)

빈곤, 무력충돌, 모든 형태의 부정의, 가정 파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과 여

하한 형태의 이주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특히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예방적 정책과 조치들에 대한 막대한 투

자를 통해 당사국들은 취약성과 위험성의 요소의 수준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당

사국들은 또한 자유로운 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게 할 비용 효율

적 방법들을 사회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95붙임자료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

고한다.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등 소

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범위 및 진료기관 수 확대, 

안정적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되도

록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 12. 30.자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외국인정책과-801, 2011. 4. 6. 시행) 내용 중 ｢출입국관리법｣ 제84

조 제1항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보건복지부 및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인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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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Ⅰ. 권고배경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에 미등록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

거나, 외국인 부모가 국내 입국 후 아동을 초청해 미등록이 되는 등의 경로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010년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에 따르면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는 약 17,000명으로 추산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24조는 당사국이 도달 가

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

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 및 일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적

공제회, 인권단체, 민간의료지원단체 등의 지원을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

한 경우에도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은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련부처의 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

기로 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6조 및 제10조, ｢아동권리협약｣ 제24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등을 기준

으로 판단하였고, ｢세계인권선언｣ 제25조를 참고하였다.(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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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단

1.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절차 관련

보건복지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하

여 2005년부터 미등록 이주민을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대상자로 보고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

다)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 

부처의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국비 70%와 지

방비 30%를 재원으로 하여 총 48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그 지원 대상자

는 ①노숙인, ②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③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④난민 및 그 자녀 등이고, 지원 범위는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에 한하며, 전국 77

개 병원이 사업수행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주아동이 지원사업의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다섯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①외국인 부모와의 가족관계 확인, ②신원 확인(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

자증), ③국내체류기간 90일 경과, 질병의 국내 발병여부 확인, ④부모의 전･현직 근로여

부 확인, ⑤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여부 확인 등이 해당 절차이다.

이상의 절차에서 네 번째 단계인 ‘부모의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은 사업장에서 발행한 

근로확인서 또는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의 본인진술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가 근로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고, 또한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전･현직 고용주가 근로확인을 해주지 않거

나 자신의 미등록 상태가 노출되어 단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의 

진술서 미제출로 미등록 이주아동이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고, 2009년에는 국비 예산 

33억6천만원 중 21억8천만원 만이 집행되었다.

소외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취지 및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여부가 그 부모의 근로 여부와 반드시 연관되어야 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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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원사업에서 절차적 문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부모의 전･현직 근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고, 그 부모가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일반 진료, 

예방 접종, 건강검진, 의료정보 제공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

하여 진료기관의 수를 늘리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관련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재정으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

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부조제도이며, 동 법은 의

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에서 “국내에 체

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

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

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제5조의2

에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

을 한 자로서 ①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중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나, ②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

라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어 ｢의료급여

법｣ 상의 수급권자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은 대개의 경우 그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취약하여 

국가가 이들을 공적 의료서비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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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체류자격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

관리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 제24조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미등록 이주아

동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기초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관련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사범을 발

견한 경우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의료기

관의 보건의료인도 진료를 담당한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조항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

는 자녀가 아프거나 다친 경우에도 미등록 신분의 노출 및 단속을 우려하여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0. 12. 30. 위원회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대한 회신(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외국

인정책과-801, 2011. 4. 6. 시행)에서, 교육공무원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의 통보의무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하도록 조치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나, 해당 공문의 내용은 보

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는 아직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건강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서 볼 때,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자격의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미등록 신분의 노출 및 단속에 대

한 우려 없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기

관의 보건의료인 및 그 관련자에게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조치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그 실효적 집행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널리 공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무부는 2011. 4. 6.자 회신에 따른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내용이 

보건복지부 및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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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

로 결정한다.

   2011. 11. 10.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장 향 숙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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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판 단 기 준

1. 헌법

제6조(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

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

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

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

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

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

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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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

전시키는 조치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

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

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없이 만인의 권리

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e)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특히

(iv)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

5. 세계인권선언

제25조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여부,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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